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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I. 서론

□ 본 연구는 비례제 확대에 따른 후보공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독일 사례에 집중되어 있지만 본 연

구는 독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의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와 그에 상응하는 당내 후보공천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학문적으로 기여하고 선거제도 개편과 공천제도 개혁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 II.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해

□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부르고 있는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의 투

표 결과로 얻는 의석의 숫자와 비례대표제의 투표 결과로 얻는 의석 숫자가 서

로 연동되어 배분되는 Mixed Member Proportional(MMP)을 의미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유권자들은 1인당 2개의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2표

제(two-vote)’라고도 불리며, 여기서 제 1표는 유권자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에

게 행사하는 표이고 제 2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행사하는 표임. 

□ 한편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 비례의석의 비율이 낮거나 유권자에게서 분할투표

(ticket splitting) 성향이 나타날 때에는 초과의석(overhang seat)과 조정의석이 발생

할 수 있음. 

▣ III. 다양한 후보공천 시스템의 유형

□ 정당 공천 제도는 후보자격(candidacy), 선정주체(the selectorate), 분권화 수준

(decentralization), 지명/투표의 선정방식(appointment and voting system)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유형화가 가능함(Rahat and Hazan 2010). 

□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선정주체의 포괄성-배타성, 그리고 후보 선정의 분권화-집

중화 두 가지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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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해외사례 비교분석

□ 독일

◯ 선거제도의 특징: 

- 독일의 의석배분의 절차는 우선 (1)선거 전, 인구수에 따라서 주별로 의석수를

할당한 후 (2) 선거가 치러진 후 제 2투표의 득표수에 따라서 정당별로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의석수를 할당함. (3)이 후 제 1투표와 제 2투표의

득표 차이에 의한 초과의석을 구하고, (4) 그 만큼 나머지 군소정당들에게 추

가의석을 부여하여 전체 의석수의 균형을 맞추는 조정 작업으로 진행됨. 

◯ 공천제도의 특징: 

- 독일의 공천시스템은 후보선정 주체의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지방 분권의 측면

에서도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약하고 분권화 정도가 높음. 두 가지 기준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독일의 후보공천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제도로 판단

할 수 있음. 

-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함. 당 지도부가 대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Roberts 1988). 특

히 최근의 연구결과는 독일의 정당공천이 지역의 정당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줌(Detterbeck 2016).

□ 뉴질랜드

◯ 선거제도의 특징: 

- 뉴질랜드 유권자들은 제 1투표를 지지하는 정당에 사용하고 제 2투표는 선거

구에서 지지하는 후보에게 사용(독일은 반대), 또 뉴질랜드는 전국 단위로 정

당명부를 작성하고 전국 단위에서 의석수를 배분함(독일은 주 단위). 또 독일

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1인데 비해 뉴질랜드는 약 1.4:1로, 지역구

의원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이 다름.

◯ 공천제도의 특징:

- 뉴질랜드는 1993년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선거법

(Electoral Act 1993)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을 두었으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 성격이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구 후보 선출과정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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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방 분권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나 후보선출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포괄성은 제한적임. 비례대표 정당명부

후보 선정의 경우 뉴질랜드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화의 경향이 나타나며 선정주체 또한 배타성을 보여줌. 

□ 헝가리

◯ 선거제도의 특징: 

- 헝가리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연계해서 선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하지만 2010년 총선에서 빅토르 오반이 이끄는

보수정당 피데즈가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뒤, 의회 의석수를 반으로 줄이고

피데즈에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였음(Scheppele 2014).

- 헝가리의 선거제도 개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세력의 다수 의석 확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된 사례임. 

◯ 공천제도의 특징:

- 피데즈: 당헌에 규정된 명목상의 규칙은 여전히 지역 중심의 후보선정 과정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후보선정 결과에 대한 중앙당의 거부권 강화 조항이 신설

되었고, 이후 후보자들은 여전히 명목상으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지

만 실질적으로는 당 대표와 대표 보좌그룹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중앙 집중화

된 후보선정 과정이 자리 잡았음(Marjai 2012).

□ 루마니아

◯ 선거제도의 특징: 

- 루마니아의 선거제도는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비례대표제에서 점차 배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Pilet and De Waele 2007). 

◯ 공천제도의 특징:

- 루마니아의 정당 공천 과정은 투명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업 엘리트의 정치

권 영입을 어떤 세력이 주도했는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업 엘리트의

정치권 진출 급증은 여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계층의 과소대표를 의미함. 

이러한 현상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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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한국의 대안적 선거제도 및 민주적 공천제도

□ 한국의 맥락에서 볼 때 선거제도의 개편이 공천제도의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선거제도로 인해 신진세력의 정치권 진입장벽

이 높아 기존의 거대 정당들이 선거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비례성을 높인다면 정당간의 경쟁이 치열해지

고, 그 결과 정당공천의 민주화를 통해 선거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거

나 영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유인이 생길 수 있음. 

◯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독일,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정당 공천의 절차적 민

주성을 확보하도록 당내 민주화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포괄성이 결여된 분권화는 지역 엘리트의 입지 강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

에 새로운 공천제도는 포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포괄성 확대를 위해 당원참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조직 동원 정치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독일식 경선보다는 뉴질랜드식 공천위원회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뉴질랜드식 공천위원회는 당원을 중심으로 꾸려지지만, 한국 정당구조의 취약

성을 고려할 때 포괄성의 정도를 높여서 일반 유권자를 포함하는 공천위원회

를 꾸리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높은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함.

◯ 의원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으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

면서 절충적 입장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다당제와 지

배적 정당이 등장한 헝가리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의원 증원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 축소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고, 추가의석을 허용하여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도입이 필요함.

◯ 높은 비례성을 통한 선거경쟁의 심화는 정당들이 선거승리를 위하여 공천제

도 민주화를 추진할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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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기성 정당들이 의석을 독과점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장벽이 높은 이

유로 소선거구-단순다수제가 지목되면서(강원택 2003; 정준표 2014) 비례

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김종갑 2018). 
2015년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으로 국회

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17년 7월 정부는 국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국회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책중심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며

사회적 다양성이 국회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비

례대표제의 확대에 주목하고, 비례제 확대에 따른 후보공천 제도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병립형 혼합식 선거제도

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가 개편된다면 순수 비례대표제로의 급격

한 변화보다는 혼합식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공천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들을 연구하

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점과 한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고, 이
를 바탕으로 정당 공천과정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후보 선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독일 사례에 집중되어 있

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와 함께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의 사례 연구

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에 상응하는 당내 후보공

천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학문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간의 의석배분이 득표에 비례하기 때문에 소

선거구-상대다수제에 비해 비례성이 높으며, 높은 비례성으로 인해 사표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형철 2017). 사표 발생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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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순수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소수 세력의

정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당제와 친화적인 정치제도로 인식된

다. 하지만, 헝가리의 경우 지역구 대표 선출과 비례대표 선출이 연계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2014년 선거에서 빅토르 오반

(Viktor Orbán)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45%의 득표로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헝가리식의 연동방식 및 후보공천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독일뿐

만 아니라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의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연동형 비

례대표제의 의회 의석 배분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당내 후보공

천제도에 대해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공천제도는 후원적 공천제도와 관료적 공천제도, 그리고 중앙집권적 공

천제도와 지방분권적 공천제도로 구분될 수 있는데(Norris 1996), 어떤 방

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할 것인가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당내 공천제도의 형태 또한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구 단위의 비

례대표제와 광역지역구 단위의 비례대표제 하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제도

화하는 방식은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된

독일과 뉴질랜드,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내 민주화가 미약한 헝가리와 루

마니아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당원의 의사가 반영

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연
동형 비례대표제와 그에 상응하는 공천제도의 국가 간 비교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채택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천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공천 방식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공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조 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구와 비례

성의 두 가지 목적을 잘 살리고, 정당민주화의 제도화를 통해 일반 당원

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후보 공천 제도를 발달시켰다. 지역구 후보

선정뿐만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특성상 비례대표 정당명부 후보의

선정에서도 중앙당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독일의 공천제도는 지방

분권화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로 후보 공천 제도를 운영

하는데 있어서 일반 당원들의 참여가 법제화된 독일의 경우도 현역 교체

율이 낮고 지역 정당 엘리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뉴질랜드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여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뉴질랜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법을 통해 일반 당원의 후보

선정 과정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주요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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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를 통해 후보선정 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일반 당원의 참여는 후

보선정위원회 등 공천기구의 위원 선발이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

어지고 실질적인 후보 선정은 다수 당원의 직접 참여보다는 정당 활동가

와 지역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영의 실패 사례로 볼 수 있

다. 헝가리는 집권세력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 연동방식을 승자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그 결과 비례성

을 살린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과반에 못 미치는 득

표율로 집권당 피데즈가 2/3 이상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 과정

에서 과거 지역 분권화와 선정주체의 포괄성이 높았던 피데즈의 후보공천

방식 또한 중앙집권화와 선정주체의 배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하

였다. 지역에서 당원들이 결정한 후보에 대한 지도부의 거부권이 강화된

결과 제도적으로는 당원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당 지도

부의 견해에 따라 후보 선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공천제도가 운영되었

다. 선거제도와 공천제도 모두 중앙집권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독일과 뉴

질랜드의 사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상 일반 당원의 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당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큰 양면적 성

격을 보여주었다면, 헝가리의 사례는 중앙집권화와 후보선정의 배타성이

극단화될 경우 선거제도와 당내 민주주의 모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정치 불안이 지속되었고

선거제도 또한 수차례 개편되었다. 민주주의 이행 이후 순수비례대표제를

채택했던 루마니아는 2008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2012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다시 선거제도를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루마니아 사회민주당은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헌 개정을 통해 2004년 예비선거제를 도입하는 등 정당 지도부가 주도

하던 당내 공천과정을 민주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당내 선거 운영의 미숙, 경선 결과를 둘러싼 지도부와 지역 정당 엘리트

간의 갈등, 당내 선거를 치르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2004년 선거가 끝

난 뒤에 당내 경선을 선택사항으로 하도록 당헌을 재개정하고 이후 지도

부가 공천을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루마니아의 사례는

정당의 후보공천 과정의 민주화는 결국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는 정당의

필요에 따라 강화될 수 있으며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당공천의 민주적 운

영은 서로 조응할 수도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하는 측면이 있음을



- 8 -

보여준다.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향후 한국 선거제도와 정당 공천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하고,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 분석결

과는 정치 현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위주의 사례연구를 국가 간 비교연구로 확대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

러싼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주

적 정당 공천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향후 선거제도 및 정당 공천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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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해

2.1. 선거제도와 유형 분류 

선거제도란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

을 결정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Farrell 2011, 24). 세계 자유 민주주

의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형태는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며, 
선거제도를 모든 이가 인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으로 단순하게 구분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우리는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구분하여 유형화를 시도할 수 있다.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처음

으로 구분한 연구자 레이(Rae)에 의하면, 선거제도는 (1)선거구의 크기

(district magnitude), (2)기표 방식(ballot structure), (3)당선 결정 방식

(electoral formula) 등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는 한 선거구(constituency)에서 선

출하는 의원의 수에 따른 구분으로서 1명의 의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제도와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 ‘기
표 방식’은 투표용지에 적혀 있는 후보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이

며,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한 명 선택하는 범주형(categorical)과 선호하는

후보의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는 순위형(ordinal)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Rae 1967; Farrell 2011, 26-27). 마지막으로 ‘당선 결정 방식’은 득표수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서 상대다수제(plurality), 절대다

수제(majority), 비례대표제(proportional), 혼합형(mixed) 등으로 구분된다.  
레이가 제시한 세 가지 선거제도 구성 요소들 중에서 선거제도 유형화

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는 “당선 결정 방식”이다. 상대다수제는

다른 어느 후보들보다 가장 많은 표(plurality of vote)를 받은 후보가 선출

되는 제도로서 원리가 매우 단순하여 일반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달리 절대다수제는 당선되기 위해서는 최다 득표가 아

닌, 과반수 조건과 같은 절대다수(overall majority)의 득표수가 필요한 제도

를 말한다.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에 대한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호주의

대안투표제(alternative vote)나 투표자의 50% 이상의 지지를 요구하는 프랑

스의 2회투표제(two-round system) 등이 이 절대다수제 유형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비례제는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에게 던진 표의 득표율로 당

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명부식(party-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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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후보가 아닌 정당에 표를 주고 그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 반면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TV)의 경우는 유권자가 정당이 아니라 후보에

게 투표하여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대표를 갖는 방식이다. 비례제

는 말 그대로 비례성이 높아 유권자의 선호를 투표 결과에 비례하여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거구에 기초한 대표성이 부재하다

는 한계가 있다. 

유형 특징

상대다수제

(plurality) 최다득표수 후보가 당선

절대다수제

(majority) 과반수 등 절대다수 조건을 충족한 후보가 당선

비례제

(proportional)
정당 혹은 후보가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가 결정

혼합형 (mixed) 1인 선출 상대다수제와 비례제의

특징들을 혼합한 선거제도

표 1. 선거제도 유형과 특징

마지막으로 혼합형(mixed member system)은 1인 선출 상대다수제의 방

식과 비례대표제의 특징들을 혼합한 선거제도를 말하며 혼합형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은 1인당 2개의 표를 던질 수 있다, 그래서 ‘2표제

(two-vote)’라고도 불리며, ‘추가의석제(additional member system)’, ‘보상 비

례대표제(compensator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인물 중심 비례대표제

(personaliz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도 통용된다

(Jesse 1988; Farrell 2011, 154). 
혼합형 제도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
컨대 혼합형 선거제도는 “단일 조직체 선거를 위해 복수의 당선결정방식

(상대다수제와 비례대표제, 혹은 절대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을 조합한 것”
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기도 한다(Massicotte and Blais 1999:345; 
Farrell 2011, 154). 반면 “한 계층(tier)은 정상적으로 의석을 배분하며, 즉
유권자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득표수에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하고, 다른

계층에서는 정당명부로 의석을 배분하는” 다(多) 계층(multi-tier)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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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Shugart and Wattenberg 2001; 
Farrell 2011, 155).
뿐만 아니라 혼합형 선거제도에 따른 정치적 효과는 상대다수제와 비례

대표제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한 가지 유형의 결과로 예측하

기 힘들다. 예컨대 소선거구의 상대다수제 투표와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

당의 의석 비율 간 차이가 얼마나 큰 가에 따라서 소선거구제의 특성이

더 크게 발현될 수도 있고 비례대표제적 성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

다(전용주 외 2009).    

2.2.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념

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의

보통 혼합형 선거제도라 하면 독일을 가장 떠올리지만 독일만이 이 제

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1994년, 뉴질랜드는 1993년부터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고, 민주화 과정에서 구소련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 확산되었다. 그 과

정에서 이탈리아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혼합형 선

거제도를 채택하였다가 다시 폐기하기도 하였다(Farrell 2011, 176).

그림 1. 혼합형 선거제도 유형 구분

우리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부르고 있는 선거제도는 바로 이러

한 혼합형 선거제(mixed-member electoral system)에서 파생된 한 갈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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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의 투표 결과로 얻는 의

석의 숫자와 비례대표제의 투표 결과로 얻는 의석 숫자가 서로 독립적으

로 배분되는가, 혹은 연동되어 배분되는가에 따라서 ‘병립형(parallel)’ 선거

제도와 ‘연동형’ 선거제도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Norris 2004, 40-60). 전
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과 한국으로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mixed member majority system; MMM)’ 또는 ‘2표 병립제(parallel 
system)’라 불린다. 반면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뉴질랜

드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MMP)’로 불린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로 인해 초래된 비례성

의 저하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얻은 의석을 통해 조정하거나 보상하는

‘교정 장치(correction)’를 마련해두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독일식과 비(非)
독일식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정당명부 의석이 선거구 의석에 더해지

는 ‘추가적(additional)’ 성격을 갖는 것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독일식에서는 권역 단위로든 전국 단위로든 정당이 제 2표로 얻은 득표율

에 따라서 각 단위별로 배분받은 정당명부 총 의석수에서 선거구 의석수

를 빼는 방식으로 최종 의석이 결정된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원리와 특징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오랫동안 실시해온 국가는 독일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도 흔히 알려져 있다. 여기에

서는 먼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들을 소개한

다.

가) 2표제 (dual ballots)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유권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그림 2>와 같은

두 개의 표를 행사한다. 왼쪽 칸의 제 1표(first vote, Erststimme)는 유권자

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행사하는 표이고 오른쪽 칸의 제 2표(second 
vote, Zweitstimme)는 지지하는 정당에 행사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 법정 의원 총수는 598명이고, 이 중 50%에 해당

하는 299명은 후보 개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제 1표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이 299명은 전국 299개 지역의 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되는 소선거구 상대

다수대표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된다. 그 다음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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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에 관한 투표로서, 598명의 나머지 절반인

299명은 제 2표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된다. 이와 같이 인물을 중심으

로 한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의 특성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특성이 혼

합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인물 중심 비례대표제(personaliz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라 불리기도 한다(<그림 3>을 참조).

그림 2.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투표용지(독일)
 

그림 3.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독일의 예)
출처: Bloomberg Politics(2017)의 그래프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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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봉쇄조항 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봉쇄조항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은 16개의 연방주(land)로 구성되어 있고, 정
당들은 각 연방주별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이 때 정당명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각 정당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

는데, 이는 바로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특수 정당들을 제외하고, (1)전국을

단위로 전체 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 득표하거나 또는 (2)지역구에서 최

소 3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1) 이와 같은 두 가지 봉쇄조

항 규정을 두는 이유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수세력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김도협

2014). 

그림 4.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 최소조건(독일)
출처: Explainitychannel(2017)의 그래프를 재구성

다) 초과의석과 조정의석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지규정을 두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는

한편으로, 일단 최소조건 문턱을 통과한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소수세력일

1) 주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 전체 유효투표수에서 5% 조건임을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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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다. 만약 어떤 정당이 제 1투표로 인해 얻은 의석의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얻은 의석의 수(제 2투표로 얻은 의석 수)에 비해 더 클 경우 초과

의석(overhang seats, Uberhangmandate)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거대정당에

서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소수 정당들에게도 조정의석(balance 
seats, Ausgleichsmandate)을 배분하여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최소조건을 넘지 못하는 아주 작은 군소 정당들에 대해서는 한 자리의 의

석도 가지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반면에, 최소조건의 허들을 일단 넘기

만 하면 정당들은 조정의석의 효과로 모두가 각자의 의석수를 소폭으로

늘릴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이다. 

제 1투표 제 2투표
초과의석

/조정의석
CDU/CSU 45.3% 41.5% +16 (초과)

SPD 29.4% 25.7% +11 (조정)
LEFT 8.2% 8.6% +3 (조정)

GREEN 7.3% 8.4% +3 (조정)
FDP 2.4% 4.8%

표 2.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독일 2013년 총선 예)

그림 5.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독일 2013년 총선 예)
출처: Bloomberg Politics(2017)의 그래프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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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013년 독일의 제 18대 총선에서는 기독민주연합(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과 기독사회연합(Christian Social Union; CSU)의
CDU/CSU 연합정당이 제 1투표로는 45.3%를 차지했다. 그러나 CDU/CSU 
연합은 제 2투표에서는 41.5%의 득표율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서, 해당

연합에는 초과의석 16석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다수당에서 초과의

석이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소수당들에게도 제 2투표의 득표 비율에 맞춰

조정의석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11석, 
좌파당(Left) 3석, 녹색당(Green) 3석의 조정 의석이 추가되었고, 당초 598
명이었던 연방의회 의원 수는 총 631명으로서 전체적으로 33석이 증가하

였다. 
초과의석은 비례의석의 비율이 낮거나 유권자에게서 분할투표(ticket 

splitting) 성향이 나타날 때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경우 소선거

구의 상대다수제에서는 대정당에게 유리하고 군소 정당들이 불리하기 때

문에 자유민주당과 같은 소수 정당은 이를 활용하는 선거 전략을 세우기

도 한다. 즉 제 1투표는 어차피 대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으

로 인식하고 제 2투표에 집중하여, 향후 ‘연립’ 정부를 구성할 때에 권력

을 공유할 파트너 정당으로써 선거 캠페인에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자

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할투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초과의석은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에

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을 때의 잉여의석(surplus seats)을 의미하기 때문

에, 초과의석의 규모가 클수록 비례성이 저하되고 의원 정수가 전반적으

로 증가하게 되는 유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김종갑 2018, 1). 또한 전략적

으로 분할투표를 행사한 군소 정당 지지자들의 희망과 달리 대정당 지지

자들이 군소 정당 지지자들의 행태에 과연 보답하는가의 여부는 불확실하

다(Gschwen 2007; Pappi and Thurner 2002; Schoen 1999; Farrell 2011,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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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양한 후보 공천 시스템의 유형 

3.1. 정당의 후보공천 시스템의 분류 기준들

정당의 다양한 후보공천 행태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는 그동안

많은 정치학자들에 의해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공천(candidate 
selection)과 정치적 충원(political recruitment)은 다른 정치조직이나 이익집

단과 구분되는 정당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Schattschneider 
1942; Key 1964; Field and Siavelis 2008). 정당은 공천 기능을 수행함으로

써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에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고 특정

정치 사회의 질(quality)을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Gallagher and 
Michael 1988; Rahat 2007). 그래서 정당이 조직 내부에서 어떠한 공천 방

식을 취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어떻게 1차적인 심사를 수행하는가는 정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나 당내 권력

배분의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의 후보공천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유형화가 가능하

다. 예컨대 래니(Ranney 1981)나 웨어(Ware 1996)는 공천 과정을 중심으로

법으로 규제하는가 또는 정당의 권한으로 규제하는가에 따라 구분했다면

하잔(Hazan 2002)이나 라헷(Rahat and Hazan 2001)은 후보 자격의 기준을

놓고 모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특정 조건

을 만족하는 당원에 한하여 배타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따라서 공천방식을

구분하였다. 
한편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정도나 선정 주체 등을 기준으로 공천방

식을 구분하기도 한다(Czudonowski 1975; Duverger 1959; Epstein 1967; 
Gallaher and Michael 1988; Hazan 2002; Norris 1996; Rahat and Hazan 
2001; Ranney 1981; Schattschneider 1942; Ware 1996; Field and Siavelis 
2008; 길정아 2010). 그리고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분석틀이라 평가되면서, 국내외 학자들에게 널리 통용되는 것은 라헷과

하잔(Rahat and Hazan 2010)이 제시한 네 가지 차원의 분석틀이다(이현출

2003, 2004; 강원택 2004; 김영태 2004; 전용주 2005; 박경미 2008; 길정아·
이하경 2009). 
라햇과 하잔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공천 제도는 후보자격(candidacy), 선

정주체(the selectorate), 분권화 수준(decentralization), 지명/투표의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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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설명

후보자격

(candidacy)
누가 후보자가 될 수 있는가?
(Who can be selected as the party’s candidate?)

선정주체

(the selectorate)
누가 후보자를 선정하는가? 
(Who selects the candidates?)

분권화

(decentralization)
후보자가 선정되는 차원이 어디인가? 
(Where does selection takes place?)

지명·투표
(appointment and voting 

system)

정당의 후보자 선정이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아
니면 지명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How are the candidates selected?)

표 3. 후보 공천 시스템 유형화 기준

(appointment and voting system)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유형화가 가능

하다. 여기에서는 먼저 라햇과 하잔이 제시한 유형화 기준을 중심으로 하

나씩 살펴보며 정당의 후보공천 제도를 구분하고자 한다. 
    

1) 후보자격(candidacy)

우선 후보자격 기준은 선거에서 누가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가의 문

제를 의미한다. 만약 당원 자격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특정 정당의 후

보가 될 수 있다면 상당히 후보자격에 포괄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당원인 경우에만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든지, 당원의 자격에

더하여 정당 가입 기간이나 나이, 성별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들을 충족

해야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면, 앞에서 제시한 경우와 달리 후보 자격

에 배타적인 성격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6>은 이와 같

은 후보 자격 기준의 포괄성과 배타성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림 6. 후보자격의 포괄성-배타성 척도

출처: Rahat and Hazan(2010,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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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후보중심적인(candidate-centered) 미국 정치 문화에서, 미국의 대

다수 주들은(states) 주 법(state laws)을 통해 정당들이 전자와 같은 포괄적

형태를 보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반면 후보자격 기준에 있어 반대 극단의

배타적 형태를 보이는 사례로는 벨기에 사회당(the Belgian Socialist Party)
의 예를 들 수 있다. 벨기에 사회당은, 후보가 되려는 이들에게 예비선거

전까지 사회당 당원, 노동조합원, 협동조합원 및 사회보험조합원 등의 자

격 요건을 최소 5년 이상 요구한다. 또 사회당의 협동조합에서 연간 최소

한의 액수 이상을 구매해야하고, 사회당 회보의 정기구독자여야하며, 가톨
릭계 학교에 후보의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것, 배우자나 자녀가 여성 조직

이나 청년 조직에 가입해야 할 것 등의 엄격한 조건들을 요구한다(Rahat 
and Hazan 2010, 20).
후보자격 기준을 두고 정당이 포괄성을 보이는 이유는 보통 미국의 예

와 같이 국가나 연방 주 차원에서 정치참여 자격을 규제하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득표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후보라

면 누구든 후보 자격을 주려는 포괄정당(catch-all parties)의 성격을 가질

때에도 가능하다. 반면 후보자격 기준에서 정당이 배타성을 보이는 이유

는 일차적으로 선거 전에 자격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의 기율을 강화하고 정당 충성심을 높이려는 목적일

수 있다(Rahat and Hazan 2010; 21). 
후보자격 기준의 포괄성 정도는 정당의 이념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

이기도 한다. 예컨대 좌파 정당은 우파 정당에 비하여 더 엄격한 후보 자

격 요건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서 우파 정당은 그렇지 않은 경

우가 많다고 보고된다(Gallagher 1988,247; Thiebault 1988; Obler 1970). 또
때때로 정당들은 특정 시기의 선거 정황과 전략에 따라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요건을 변경하거나 무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아일랜드 노동당(The 
Irish Labour Party)은 최소 1년의 당원 자격을 요구한다고 제시했지만 당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나 매우 특별한 후보가 있을 때에는 요구조건

이 무시되기도 했다(Gallagher 2003). 또 유럽 의회 선거에서 체코의 기독

당과 민주당 연합정당인 체코슬로바키아 인민당(Czechoslovak People’s 
Party)은 공천에 관한 당규를 어기고 당원 자격이 없는 후보도 명부에 올

렸던 사례도 있다(Linek and Outly 2006; Rahat and Hazan 2010; 21).
일반적으로 피선거권 자격은 국가나 연방 주 내 법률로서 규정하고 이

는 당내 공천에 관한 규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한선을 제공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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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국가 차원에서 피선거인의 후보 자격을 국내 출생 요건이나 특정

나이 요건, 범죄 요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정당이 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천을 시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단 피선

거권의 법적 기준을 만족한 이상, 해당 국가의 정당들은 당내에서 나이제

한, 당원 기간 조건, 출마 기금 납부, 현직 여부 등 다양한 후보자격 공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2) 선정주체(the selectorate)

다음 선정주체 기준은, 누가 후보자를 선정하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정
당 후보 공천의 선정 주체는 <그림 7>의 가장 배타적 형태인 정당의 지도

자 1인부터 모든 유권자까지, 포괄성/배타성의 범주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가장 배타적인 형태는 정당의 지도자 1인에 의해 공천 명단 작성되

는 경우일 것이다. 그 다음 지도자 1인이 아닌 다수의 정당 지도부가 협

의 하여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나아가 당내 선출단원들을 구성하

여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 당원 및 시민들이 후보 선정 과정에 참

여하는 경우 등으로 점차 배타적인 형태에서 포괄적 형태로 스펙트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림 7. 선정주체의 포괄성-배타성 척도

출처: Rahat and Hazan (2010, p.35)

일반적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후보 공천의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포괄

적 형태라 간주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포괄성을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당원 자격을

주고 후보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Cross 2004). 또 이

스라엘은 18세 이상으로 유권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만, 199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나이 조건을 17세까지 낮추어서 비록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후보 선정 과정에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또 핀란드의 중앙당(the Center Party)은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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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청소년도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Kuitunen 
2002; Rahat and Hazan 2010; 35). 
또한 위와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정당의 후보공천의 선정 절차

는 하나의 선정주체에 의해 단지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

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정당은 출마 후보군을 복수로 나눈 후, 
각 후보군이 서로 다른 선정주체에 의해 선출되도록 할 수 있다(<그림 8>
의 병립형 시스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벨기에 정당들이나 호주

의 정당들은 이와 같은 병립적인 공천 방식(assorted method)을 이용했다. 
병립형 공천 방식에서는 같은 정당 내에서 어떤 후보군은 일반 당원에 의

해 선출되는 반면 또 다른 후보군은 당내 선출단이나 지역 정당의 지도부

에 의해 선출되기도 한다(De Winter 1988; De Winter and Brans 2003; 
Deschouwer 1994; Obler 1970; Norris et al 1990; Rahat and Hazan 2010; 
36). 

그림 8. 정당의 다양한 후보 공천 방식; 병립형, 다단계형, 가중형

출처: Rahat and Hazan (2010, p.37)

다음으로 한 정당 내에서 여러 단계에 거쳐 후보자를 심사하는 다단계

형 공천방식(multistage method)이 가능하다. 영국의 보수당이나 노동당은

특별위원회가 정치지망생들을 심사해 후보자 리스트를 만들면,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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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25인 규모의 지구당 간부들이 다시 후보자를 검증한다. 즉 첫 단계에

서 당 내부의 선출단원들이 먼저 후보자 풀(pool)을 심사해 명부를 축소시

키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는 등

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프랑스 사회당,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등의 정당들도 이러한 공천 방식을 채택한다(Norris and Lovenduski 1993; 
Depauw 2003; Cross 2002; Erickson 1997; Vowels 2002; Gallagher 2003; 
Rahat and Hazan 2010, 37).   
마지막으로 복수의 상이한 선출집단이 동일한 정당 후보군에 대하여 함

께 투표하는 가중형 방식(weighted method)이 있다. 1992년 총선에서 영국

의 노동당은 후보 공천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가중치 방식을 채택해

사용했고(Criddle 1992), 뉴질랜드의 노동당 또한 소선거구제의 지역구 후

보에 대해 이러한 가중 방식을 사용했다(Mulgan 2004; Sheppard 1998). 또
대만의 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의 경우에도 가중형 방식을 이용하였는데, 당
원과 당 간부에 의해 후보가 선출되던 형태에서 이후엔 여론 조사 의견까

지 수용하는 등으로 선출단 구성이 점점 포괄적인 형태로 변화해갔다

(Baum and Robinson 1999; Fell 2005; Rahat and Hazan 2010, 39).
이와 같은 세 가지 공천방식은 정당의 후보공천 선정주체의 포괄성과

배타성 척도와 맞물려 다음과 같은 <그림 9>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다. 
라햇과 하잔은 유권자, 당원, 당내 선출단, 정당지도부, 그리고 지도자 1인
등의 5가지의 선정주체와 위의 세 가지 공천 방식을 결합하여 다음의 후

보공천 선정주체들에 관한 측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림 9. 선정주체 측정 척도

출처: Rahat and Hazan (2011, p.49)

예컨대 유권자든 당원이든 혹은 정당지도부든 당내에서 단일한 성격으

로 구성된 하나의 선정집단이 모든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경우는 <그림 9>
에서 0점, 6점, 12점, 18점, 24점에 해당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병렬

형이나 가중치형 등과 같이 상이한 두 집단의 선정 주체들이 서로 다른

후보군을 반반씩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이 때 두 집단이 후보를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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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선정 주체 및 선정 방식

0, 6, 12, 18, 24 
Ÿ 유권자, 당원, 당내 선출단, 정당지도부, 그리고

지도자 1인 등의 단일 집단 (A single selectorate)
이 후보를 평가

3, 9, 15, 21
Ÿ 상이한 두 집단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각 후보들을 평가

Ÿ 두 집단은 척도 상 근접한 위치에 있음. 

2, 4, 8, 10, 14, 
16, 20, 22

Ÿ 상이한 두 집단이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후보들을 평가(즉 한 집단의 결정이 다른

집단의 것에 비해 더 중요한 경우)
Ÿ 두 집단은 척도 상 근접한 위치에 있음. 
Ÿ 이 때, 한 집단은 후보군의 1/3를, 나머지 집단은

후보군의 2/3를 평가.

1, 5, 7, 11, 13, 
17, 19, 23

Ÿ 상이한 두 집단이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후보들을 평가 (한 집단의 결정이 다른 집

단의 것에 비해 더 중요한 경우)
Ÿ 이 때, 한 집단은 후보군의 4/5를, 나머지 집단은

후보군의 1/5를 평가.

표 4. 선정주체 및 선정방식의 측정

점수가 특정 집단에 가중치를 부과함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3점, 9점, 
15점, 21점 등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 정치지망생 100
명 중에서 50명의 후보는 당원에 의해 선출되고 나머지 50명의 후보는 당

내 선출단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 정당의 선정주체 포

괄성 점수는 15점이 된다. 

또한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선정주체가 있고 둘 중 어느 한 집단의 평가

에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 만약 당원들의 평가가 당내선출단원들의 평

가 보다 더 중요하고, 전체 후보 30명 중 당원에 의해 선출되는 후보가

20명, 그리고 당내 선출단원에 의해 선출되는 후보가 10명이라면 이 경우

정당의 선정주체 포괄성 점수는 16점에 해당될 것이다. 또 전체 후보 50
명 중 40명은 당원이 뽑는 반면 나머지 10명만 선출단원에 의해 선정되면

이 경우 정당의 선정주체 포괄성 점수는 17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정 지표에 따라서 라햇과 하잔은 각국 정당들을 대상으로 후

보 공천 선정주체의 포괄성-배타성 정도를 측정하고 다음 <표 5>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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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국가 정당 시기

0 이스라엘 카디마 (Kadima) 2006년
1 이스라엘 데겔 하토라 (Degel HaTorah) 1988년~1996년
2 이탈리아 포르차 이탈리아 (Forza Italia) 1990년~2000년
3 이스라엘 샤스 (Shas) 1984년~2006년
4
5
6 인도 보수당 (Congress Party) 1950년대~1960년대

7 일본 자민당 (Liberal Democratic Party) 1950년대~1990년대

8 이탈리아 공산당 (Italian Communist Party) 1956년~1986년
9 노르웨이 거의 모든 지역 대다수 정당 1920년~2002년
10 뉴질랜드 노동당 (Labour Party) 1950년~
11 코스타리

카

국민자유당 (National Liberation Party), 
연합사회기독당(United Social Christian Party) 2000년

12 독일 소선거구제 지역의 거의 모든 정당 1950년~
13 아일랜드 피어너 팔 (Fianna Fail) 1950년대~2007년
14 영국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1980년대~
15 대만

민주진보정당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1995년~1996년
16 벨기에

벨기에 사회당

(the Belgian Socialist Party) 1960년대

17 핀란드 모든 정당들 1975년~
18 이스라엘 노동당 (Labor Party) 1992년
19 아르헨티

나

정의당(Justicialista), 
급진시민연합(Radical Civic Union) 1983년~2001년

20 네덜란드 민주66 (D66) 1990년대

21 미국

(플로리다) 민주당(Democratic), 공화당(Republican) 1960년~2008년
22 아이슬란

드
일부 지역의 몇몇 정당들 1970년대

23 미국

(하와이) 민주당과 공화당 1960년대

24 미국

(워싱턴) 민주당과 공화당 1938년~
출처: Rahat and Hazan (2011, p.49)

표 5. 각국 정당의 후보 공천 선정 주체 비교

리스트를 제시하여 국가별, 정당별로 점수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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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분권화-집중화의 척도

3) 분권화(decentralization)

다음은 정당에서 공천하는 후보자가 어떠한 차원에서 선정되는가, 분권

화 기준이다. 다음 <그림 10>은 후보공천 시스템의 분권화-집중화의 개념

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 10>에서 왼쪽 극단으로 갈수록 정당의 선거 후보가 지역구 차원

에서 결정되는 경우이다. 즉 후보 입장에서 보면 왼쪽 극단은 자기 지역

구의 유권자 선출 집단이 자신의 공천 기반이 되는 경우이고, 이는 각 후

보마다 각각의 지역구 선출 집단이 존재하는 셈이 되므로 복수의 선출단

(plural selectorate)이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소선거구

상대다수제로서 435개의 개별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치러

지는 경선(primaries)에서 유권자는 오직 자기 지역 선거구의 후보를 선출

하는 데에만 관여할 수 있으므로, 435개의 분권화된 복수 선출단이 존재

하는 셈이다. 
반면에 오른쪽 극단으로 갈수록 전국 단위에서 중앙당 내 단일한 집단

이 정당의 명부를 만들어서 후보들을 선출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집중화된(centralized) 후보공천 시스템에서 후보자들은 모두 동일한

선출 집단을 상대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정당들이 이와 같은 집중화된 공

천 시스템의 예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10>의 스펙트럼에서 가운데 위치하는 “제한된 선출단

(limited selectorate)”이 존재하는 경우는 중선거구제에서 개별 정당들이 권

역별로 후보자 명부를 만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여섯 개의 선거구

에서 9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국가 아이슬란드(iceland)의 사례

를 들 수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선거 후보들은 자기 외에도 8명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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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는 제한된 선출단을 상대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이런 제한된 선

출단이 6개 존재한다(Rahat and Hazan 2010, 65). 
이처럼 라햇과 하잔에 의하면 선거구 제도와 후보공천 시스템의 분권화

간에는 연관성이 깊다. 즉 소선거구제 상대다수제에서는 분권화된 공천시

스템이 작동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집중화

된 공천시스템이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항상 예외 없이 그런 것은

아니다. 영국의 선거 제도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이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

표제인 노르웨이에 비해 후보 공천 방식은 중앙당 조직에 의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당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주체가 좀 더 포괄적일수록,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 있어서 정당 공천 시

스템이 보다 분권화되어 있을수록, 한 사회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 공천 결정 과정에 참여해 교정하려는 민주적인 요구는 더 많아진

다는 것이다(Rahat and Hazan 2010, 71). 

그림 11. 분권화 개념의 두 차원

출처: Rahat and Hazan 2010, p.57

한편 분권화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적(territorial) 차
원과 사회적(social) 차원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통상적으로 이해

되는 분권화 개념은 자치구나 시·도 단위에서 후보가 결정되는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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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에서 결정되는가 하는 지역적 차원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노
르웨이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당 간부들은 지구당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 선출 과정에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분권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Valen 1988; Valen, Narud, and Skare 
2002). 
하지만 동일한 지역적 단위라 할지라도, 예컨대 자치구 단위에서의 결

정이라도 자치구 내 지도자 1인에 의한 결정인지, 지구당 위원에 의한 결

정인지, 또는 당내 기타 하부조직이나 당 외곽의 이익집단에 의한 결정인

지 등으로 다시 사회적 또는 조합적(corporate) 차원으로 세분화될 수 있

다. 예컨대 1950년대와 1960년대 영국 노동당은 노동조합이 정당 선거 후

보의 20%, 선출의원의 30%를 거의 장악하고 통제했다(Ranney 1965; Rush 
1969). 벨기에에서도 의원들이 선출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현직이 된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특정 이익집단과 관계를 유지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De Winter 1997).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라햇과 하잔

은 분권화의 개념을 <그림 11>과 같이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Rahat and 
Hazan 2010, 57).

4) 지명·투표(voting and appointment)

마지막으로 정당의 후보 공천 시스템을 평가 및 측정하고 유형화함에

있어서 후보자 선정 과정이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지명에 의

해 이루어지는가? 에 관한 한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라햇과 하잔

에 따르면, “투표가 오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결정적인 수단일 경우”, “투
표의 결과가 후보자 선정을 정당화·합법화하도록 하는 수단일 경우”, 이
두 가지 조건 중 최소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의 후보 공천 시

스템은 투표가 아닌, 지명 시스템이거나 혼합형 시스템(a mixed 
appointment voting system)이라 간주된다. 최근에는 순수하게 지명으로 후

보를 공천하는 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일부 종교

적 색채가 강한 극우 정당이나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들에서 발견된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극우정당들이나 이탈

리아 베를루스코니(Berlusconi)의 포르차 이탈리아(Forza Italia), 이스라엘의

일부 정당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Rahat and Hazan 2010, 73). 
한편 정당의 후보 공천이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방

식에 따라서 다시 다음 <표 6>과 같이 세분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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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방식 사례

다수제

(Majoritarian
 system)

여러 회(multi-round)에
걸쳐 최다득표순으로

결정

핀란드, 사회민주당

이스라엘, 리쿠드(Likud)당
케냐, 케냐 아프리아 전국 연합

(the Kenyan African National 
Union)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 정당
결선투표제

(runoff system)
독일, 소선거구 상대다수제 후보

선출 시
대안투표제

(the alternative vote) 영국(UK)의 일부 정당들

소거법

(the elimination vote)

영국(Britain)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반-다수제

(Semi-
majoritarian 
systems)

가중 투표(inflated vote); 
제한 인원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표를 행사

벨기에, 사회당

반-비례제

(Semi-
PR system)

제한된 투표 (limited 
vote); 제한 인원

숫자보다 더 적은 수의

표를 행사

이스라엘 정당들

비례제

(PR system)

정당명부식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

단기 이양식

(single transfer vote)

아일랜드, 피너게일(the Irish 
Fine Gael)당, 노동당, 

진보민주당

영국 노동당
출처: Rahat and Hazan 2010, p.73-80의 내용을 재구성

표 6. 투표에 의한 공천 사례

3.2. 유형 비교를 위한 핵심 기준 선정 

지금까지 살펴본 후보자격, 선정주체, 분권화, 그리고 지명·투표의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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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준들 중에서 정당의 후보 공천 시스템을 국가 간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선정주체와 분권화, 이 두 기준을 핵심 기준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특정 정당이 제시하는 후보자 자격은 국가나 연방정

부가 제시하는 피선거권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다수 국가의

정당들이 유사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선거 국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정당의 생존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비교 기준이라 간주하기 힘들다. 
한편 ‘지명·투표’의 기준은 ‘선정주체’나 ‘분권화’의 개념과 중첩되기 쉽

다. 예컨대 선정주체가 다수이고 포괄적일수록, 후보자 선정 절차가 분권

화되어 있을수록 지명이 아닌 투표의 수단을 사용하기 쉽다. 반면 선정주

체가 1인이거나 소수이고 배타적일수록, 혹은 중앙집중적일수록 지명의

방법을 사용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정주체의 포괄성-배타성, 
그리고 후보 선정의 분권화-집중화 두 가지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를 시

도하고자 한다. 
라햇과 하잔에 따르면 이 두 기준은 기존 연구들에서 모호하게 정의되

어 왔다(Ranney 1981; Gallgher 1988; Marsh 2000; Narud, Pedersen and 
Valen 2002). 예컨대 자치구 단위에서 분권화된 결정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것은 그 만큼 후보자를 선정하는 주체가 정당의 엘리트 집단이 아닌 평당

원이나 유권자인 경우로서, 선정주체의 포괄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후

보자가 전국 차원에서 결정될 때에는 대개 정당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고

일반 당원의 의견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선정주체 특

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선정주체와 분권화, 이 두 가지 기준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엄밀히 말해서 온전하게 동일한

기준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Rahat and Hazan 2010, 56). 
다음의 <그림 12>는 분권화 수준과 배타성 수준 간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즉 분권화된 형태의 후보공천 시스

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곧 선출 집단의 포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

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지역구 단위의 분권화된 후보공천 시스템일지

라도 지역구 내 지도자 1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공천되는 것이 가능한 반

면 지역구 내 유권자 집단에 의해 포괄적으로 공천되는 형태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는 후보 공천에 관한 중요한 많은 결정들이 자

치구(local)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민주적인 공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Gallagher 1980, 500; Rahat and Hazan 201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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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분권화-집중화 기준과 포괄성-배타성 기준의 구분

선정주체

포괄적 배타적

분권화 수준
집중화 A B

분권화 C D

표 7. 공천 후보의 선정주체와 분권화 수준에 따른 유형화

다음의 <표 7>은 위의 <그림 12>의 예시를 보다 간략화한 비교분석 틀

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뉴질

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네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

거제도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각국의 주요 정당들의 후보 공천 실태가 <그
림 12>의 분석 틀에서 각각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각 위상을 가늠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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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외 사례 비교 분석

본 연구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는 가정

하에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후보공천 제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일부 사례 중에서

선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 민주주의의 수준도 높다고

평가되는 독일과 뉴질랜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실패 사례

라고 볼 수 있는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법제화를 통해 민주적 후보공천 과정을 제도화한 사

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갖지만 분권화와 선정주체의 측

면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들 두 사례에 대해서는 선거제도와 공천

방식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할 것이다. 
반면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선거제도와 정당공천 방식이 안정적으로 유

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두 국가의

경우 공천 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

지 않지만,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연동방식은 독일 및 뉴질랜드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경우 공천 제도는 공천방식이 변화하는 배경과 맥락에 대해 간략히 논의

하고, 선거제도의 특징을 비교적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4.1. 독일의 연동방식과 공천제도

1)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 선거제도에 관한 특징은 2장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개념을 설

명하면서 간단히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최근 치러진 2017년도 총선을

사례로 독일의 의석 배분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2) 

가) 첫 번째 단계: 주별 의석 할당과 정당별 최소 보장 의석 할당

2) 이하의 내용은 독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Der 
Bundeswahlleiter 2017). 
https://www.bundeswahlleiter.de/dam/jcr/3f3d42ab-faef-4553-bdf8-ac089b7de86a/btw17_heft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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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인구수 선택 나눔수
반올림 후

의석수
BW 9,365,001

122,650

결정범위:
122,609.8 <

&
<=122,653.6

76 
BY 11,362,245 93 
BE 2,975,745 24 
BB 2,391,746 20 
HB 568,510 5 
HH 1,525,090 12 
HE 5,281,198 43 
MV 1,548,400 13 
NI 7,278,789 59 

NW 15,707,569 128 
RP 3,661,245 30 
SL 899,748 7 
SN 3,914,671 32 

표 8. 인구수에 따른 주별 의석 할당 방법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우
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총 598석의 법정 기준 의석수를 각 주별 인구수에

맞추어진 이상적인 의석수를 할당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 다음은 선거

가 치러진 후에 각 정당의 제 2투표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각 주별로 정당

들에게 이상적인 의석수를 배분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첫 번째 단계의 이

두 가지 작업으로 개별 정당들은 제 2투표의 득표수로 확보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의석수를 보장받게 된다. 

❶ 선거 전 인구수에 따라서 주별로 의석수 할당하기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 각 주별로 이상적인 의석수는 어떻게 할

당되는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생-라게/쉐퍼스

(Sainte-Lague/Schepers) 계산법을 도입하여 기준 의석수인 598석과 동일해

질 때까지 계산 과정을 반복한다. 2017년 총선에서 독일의 인구수는 2016
년 6월 30일 기준으로 7,337만 7,332명이었다. 그리고 이를 법정 기준 의

석수인 598석이 되도록 설정한 최적의 나눔수는 122,650이었다. 이 수로

각 주의 인구수를 나눈 후 반올림을 한 결과 주별 이상적인 의석 할당수

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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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2,145,671 17 
SH 2,673,803 22 
TH 2,077,901 17 
계 73,377,332 598

참고로 2013년 연방선거법 개정 이전까지는 연방 차원에서 정당 간 의

석 배분을 먼저 결정한 후 정당의 주별 의석이 확정되는 방식이었다. 그
러나 2013년 2월 연방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기존 개별 주별로 의석을 할당

함에 있어서 정당별로 획득한 제 2투표수에 의하던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수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김
도협 2014; 김종갑 2017a, 2017b). 

❷ 제 2투표 득표수에 따라서 정당별 최소 보장 의석수 할당

첫 번째 단계에서 다음 작업은 선거가 치러진 후 제 2투표 득표수에 따

라서 각 주에서 정당별로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의석수를 할당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도 앞의 작업에서 사용한 생-라게/쉐퍼스 계산법이 유사하게

사용된다. 다만 이번에는 인구수가 아니라 각 주별 유효투표수에 따라서

의석수 배분을 결정한다. 예컨대 바덴-뷔르템베르크(BW; 
Baden-Württemberg)의 주를 사례로 살펴보면, 2017년 총선에서 BW주의 총

유효투표수는 5,724,496이었다. BW주에서 선택된 최적의 나눔수는 75,000
이었고 이에 따라서 할당된 76석은 각 정당들이 득표한 제 2투표수에 따

라서 <표 9>와 같은 의석수로 분배되었다.  

정당 득표수 (제 2투표) 선택된 나눔수 반올림후 의석수
CDU 2,061,687 75,000

결정범위

>74,970.4 &
<= 76,876.7

27
SPD 982,370 13

GREEN 807,205 11
FDP 762,008 10
AfD 730,499 10

LEFT 380,727 5
계 5,724,496 76

표 9. 정당별 최소 보장 의석 수: 바덴-뷔르템베르크 사례

나) 두 번째 단계: 초과 의석의 발생과 추가 의석으로 조정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 2투표 득표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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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석수 투표 유형
기민당

CDU
사민당

SPD
기사당

CSU
좌파당

LEFT
녹색당

GREEN

자민당

FDP
대안당

AfD

BW
76

ⓐ 제 1표 38 0 0 0 0 0 0
ⓑ 제 2표 27 13 0 5 11 10 10

배분: ⓑ-ⓐ · 13 0 5 11 10 10
초과의석 +11

표 10. 초과의석 배분 방식; 바덴-뷔르템베르크 사례

라 각 정당에 보장된 최소 의석수와 제 1투표의 결과로 얻은 의석수를 비

교하여 차감한 뒤, 초과 의석(overhang seats)을 구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그리고 이어서 초과의석으로 인해 증가한 잉여분의 의석(surplus seats)만큼

나머지 정당들에게도 추가 의석을 부과하여 전체 의석수를 조정하는 작업

(balancing)이 이루어진다. 

➌ 차감 작업: 초과 의석 구하기

차감은 제 2투표에 따라서 얻은 정당 의석의 수에서 제 1투표로 얻은

지역구 의석수를 “빼는(subtrac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작업을 통하

여 각 정당이 얻는 초과의석(overhang seat) 수가 구해진다. 
바덴-뷔르템베르크(BW) 주의 사례로 돌아가서 차감 작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 제 1표와 제 2표에 따른 의석 배분이

이루어진 다음의 단계는 제 2표로 얻은 의석ⓑ에서 제 1표의 의석ⓐ을 빼

는 것이다(ⓑ-ⓐ). BW 주에서 기민당의 경우에는 제 1표로 얻은 의석수(38
석)가 제 2표로 얻은 의석수(27석)에 비해 11석이나 더 많아 초과의석이

11석 발생하였다. 

이런 식으로 각 주에서 차감 작업을 하게 되면 다음의 <표 11>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독일 연방 전체에서 제 2투표에 의한 의석

수 보다 제 1투표에 의한 의석수가 더 많은, 총 46석의 초과의석이 발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초과의석은 기민당에서 36석, 기
사당에서 7석, 사민당에서 3석이 발생하였다. 이를 다시 주별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그리고 <표 12>와 같이 제 2투표에 의해 할당된 처음의

의석수에 제 1투표에서 발생한 초과의석을 합하게 되면, 결국 598석이었

던 법정 기준 의석수는 644석(①+②)까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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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기민당

CDU
사민당

SPD
기사당

CSU
좌파당

LEFT
녹색당

GREEN

자민당

FDP
대안당

AfD

BW 11 +11
BY 7 +7
BE 0
BB 3 +3
HB 1 +1
HH 2 2
HE 3 +3
MV 2 +2
NI 0

NW 0
RP 3 +3
SL 1 +1
SN 3 +3
ST 4 +4
SH 3 +3
TH 3 +3

46 36 3 7

표 11. 주별 & 정당별 초과 의석 배분

주
제 1투표

의석수

제 2투표

의석수 ①
초과 의석

② ①+②
BW 38 76 +11 87
BY 46 93 +7 100
BE 12 24 0 24
BB 10 20 +3 23
HB 2 5 +1 6
HH 6 12 +2 14
HE 22 43 +3 46
MV 6 13 +2 15
NI 30 59 0 59

NW 64 128 0 128
RP 15 30 +3 33
SL 4 7 +1 8
SN 16 32 +3 35
ST 9 17 +4 21
SH 11 22 +3 25
TH 8 17 +3 20

299 598 46 644

표 12. 주별 초과 의석수가 포함된 의석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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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인물 중심 비

례대표제(personaliz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라 불리기도 한다. 즉, 여기

에는 인물이 중심이 되는 제 1투표에 의한 결과를 일단 우선적으로 존중

하며, 대신에 그 한계점을 제 2투표에 따른 결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초과의석으로 인한

잉여분을 무시하거나 폐기해버리지 않고 제 1투표에 의한 결과를 우선 인

정한다. 대신에 제 1표로 얻은 의석수를 그대로 인정하되, 제 2표로 얻은

득표수를 특정 나눔 수(除數)로 나누어서 제 1표로 인해 늘어난 의석 분량

에 맞추어 다른 정당들의 추가 의석수를 보완하고 교정한다. 
다음의 <표 13>은 각 정당별로 각 주마다 초과의석이 포함된 의석수의

현황을 나타낸다. 각 주별로 초과의석이 포함된 의석수는 각 주에서 개별

정당이 제 1투표에 의한 지역구 의석수와 제 2투표 배분으로 얻은 의석수

중 최댓값으로 결정된다. 

➍ 조정 작업; 추가 의석으로 군소정당 의석수 보완하기

 
이제 차감을 통해 초과의석의 규모를 구한 다음에 진행되는 작업은 거

대정당에서 발생한 초과의석만큼의 잉여분을, 나머지 군소정당들에게도

일정분량의 추가의석(additional seats)을 주어 의석수를 고르게 배분하는 조

정(balancing) 작업이다. 이와 같은 조정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이 높아야 한다는 당위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거대 정당이 소선거구 상대다수제

선거에서 아무리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지라도 최종 결과에서도 그 혜택

을 혼자 계속 누리게 해선 안 되며, 되도록이면 정당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정당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분배의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Farrell 2011,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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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기민당

CDU
사민당

SPD
기사당

CSU
좌파당

LEFT
녹색당

GREEN

자민당

FDP

대안당

AfD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W 38 27 38 11 0 13 13 0 0 0 0 0 0 5 5 0 0 11 11 0 0 10 10 0 0 10 10 0
BY 0 0 0 0 0 15 15 0 46 39 46 7 0 6 6 0 0 10 10 0 0 10 10 0 0 13 13 0
BE 4 6 6 0 3 5 5 0 0 0 0 0 4 5 5 0 1 3 3 0 0 2 2 0 0 3 3 0
BB 9 6 9 3 1 4 4 0 0 0 0 0 0 4 4 0 0 1 1 0 0 1 1 0 0 4 4 0
HB 0 1 1 0 2 1 2 1 0 0 0 0 0 1 1 0 0 1 1 0 0 0 0 0 0 1 1 0
HH 1 3 3 0 5 3 5 2 0 0 0 0 0 2 2 0 0 2 2 0 0 1 1 0 0 1 1 0
HE 17 14 17 3 5 11 11 0 0 0 0 0 0 4 4 0 0 4 4 0 0 5 5 0 0 5 5 0
MV 6 4 6 2 0 2 2 0 0 0 0 0 0 2 2 0 0 1 1 0 0 1 1 0 0 3 3 0
NI 16 21 21 0 14 17 17 0 0 0 0 0 0 4 4 0 0 5 5 0 0 6 6 0 0 6 6 0

NW 38 43 43 0 26 35 35 0 0 0 0 0 0 10 10 0 0 10 10 0 0 17 17 0 0 13 13 0
RP 14 11 14 3 1 8 8 0 0 0 0 0 0 2 2 0 0 2 2 0 0 3 3 0 0 4 4 0
SL 3 2 3 1 1 2 2 0 0 0 0 0 0 1 1 0 0 0 0 0 0 1 1 0 0 1 1 0
SN 12 9 12 3 0 4 4 0 0 0 0 0 1 5 5 0 0 2 2 0 0 3 3 0 3 9 9 0
ST 9 5 9 4 0 3 3 0 0 0 0 0 0 3 3 0 0 1 1 0 0 1 1 0 0 4 4 0
SH 10 7 10 3 1 5 5 0 0 0 0 0 0 2 2 0 0 3 3 0 0 3 3 0 0 2 2 0
TH 8 5 8 3 0 3 3 0 0 0 0 0 0 3 3 0 0 1 1 0 0 1 1 0 0 4 4 0
계 185 164 200 36 59 131 134 3 46 39 46 7 5 59 59 0 0 57 57 0 0 65 65 0 3 83 83 0

표 13. 정당별 & 주별 초과 의석을 포함한 의석 수 결정

※
ⓐ 제 1투표로 획득한 지역구 의석 수 ⓑ 제 2투표로 배분한 전체 의석 수

ⓒ 초과의석을 포함한 의석 수(ⓐ와 ⓑ중 최댓값) ⓓ 초과의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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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제

2투표

의석수

초과

의석

확보된

의석수

제 2표의

득표수
나눔수

의석 추가 후
추가

의석
반올림

전

반올림

후

① ② ①+②=③ ④ ⑤ ⑥ ⑦ ⑦-③
CDU 164 36 200 12,447,656

62,300

199.8 200 0

SPD 131 3 134 9,539,381 153.1 153 19

CSU 39 7 46 2,869,688 46.1 46 0

LEFT 59 0 59 4,297,270 69.0 69 10

GREEN 57 0 57 4,158,400 66.7 67 10

FDP 65 0 65 4,999,449 80.2 80 15

AfD 83 0 83 5,878,115 94.4 94 11

계 598 46 644 33,312,395 709 65

표 14. 정당별 추가 의석

➍-1. 정당별 추가의석 구하기

조정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앞 단계에서와 유사한 생-라게/쉐퍼

스 계산 방식으로 최적의 나눔수를 찾는 것이다. 2017년 독일 총선에서

추가의석을 배분하기 위해 제 2투표 득표수에 따라 결정된 정당별 최적의

나눔수는 62,300이란 숫자가 되었다. 이제 선택된 62,300이란 나눔수로 제

2표의 득표수를 나누는데, 그 결과 얻은 값이 <표 14>의 ⑥열의 숫자들이

고 이를 반올림 하면 ⑦열과 같은 의석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민당(CDU)은 200석, 기사당(CSU)은 46석으로, 각각 기존에 확

보된 200석과 46석에서 따로 추가된 의석은 없었다. 반면에 사민당(SPD)
은 153석으로서, 맨 처음에 배분받았던 131석에서 초과의석 3석까지 합하

여 확보되었던 최소 의석수 134석으로부터 총 19석이 증가하였다. 다음

좌파당(LEFT)은 59석에서 60석으로 10석, 녹색당(GREEN)도 57석에서 67
석으로 10석, 자민당(FDP)은 65석에서 80석으로 15석, 마지막으로 대안당

(AfD)은 83석에서 94석으로 11석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맨 처음 법정의

석수인 598석이 초과의석으로 인하여 644석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조정 작업을 거쳐 709석으로서 추가의석 65석이 생성된 것이다. 

➍-2. 주별로 추가의석 할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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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 
제 2투표

득표수

(X)
나눔수

정당 명부 의석수
(Z)

지역구

의석수

추가의석

이 포함된

의석수▲ 
(A)÷(X)

반올림 전

(Y)
반올림 후

BW 2,061,687

76,000

27.127 27 38 38
BE 424,321 5.583 6 4 6
BB 397,839 5.235 5 9 9
HB 83,409 1.097 1 0 1
HH 266,312 3.504 4 1 4
HE 1,033,200 13.595 14 17 17
MV 307,263 4.043 4 6 6
NI 1,623,481 21.362 21 16 21

NW 3,214,013 42.290 42 38 42
RP 848,003 11.158 11 14 14
SL 189,573 2.494 2 3 3
SN 665,751 8.760 9 12 12
ST 377,411 4.966 5 9 9
SH 583,135 7.673 8 10 10
TH 372,258 4.898 5 8 8
계 12,447,656 164 185 200

※ CDU와 CSU의 선거연합에 따라서 CDU가 출마하지 않은 바이에른 주는 표에서 제외

▲ (Y)와 (Z) 중 최댓값

표 15 추가의석 및 전체 의석 배분 과정 (1); 기민당의 예

이제 남은 마지막 작업은 정당별로 추가의석수가 포함된 전체 의석수를

주별로 얻은 제 2투표 득표수에 따라서 다시 배분하는 것이다. 
먼저 기민당의 경우에는 독일 전국에서 12,447,656표를 얻었고 36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하여 총 200석의 의석수를 배분받았다(그리고 추가의석은

0석). 기민당의 이 200석은 주별로 다시 할당된다. 12,447,656표를 200석으

로 나눌 때 최적의 나눔수로 76,000이 선택되었다. 그리고 <표 15>와 같이

기민당이 각 주별로 얻은 제 2투표의 득표수를 76,000으로 나누면 정당명

부 의석수가 다시 구해지는데(Y), 이는 앞에서 초과의석을 구하는 작업 결

과로 얻었던 의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기민당은 함부르크(Hamburg; HH) 주에서 얻은 제 2투표 득표수

에 따라서 본래 총 3석을 배분받았었지만 추가의석을 구하는 작업의 결과

로 해당 주에서는 4석이 되어 1석의 추가의석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노르

트라인 베스트팔렌(North Rhine-Westphalia; NW) 주에서는 본래 43석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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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석수

(A)
초과의석

포함 후

의석수

초과

의석수

(B)
추가의석

포함된

의석

정당명부

의석수

추가의석

(B)-(A)

BW 38 38 11 38
BY 0 0 0 0
BE 4 6 0 6 2
BB 9 9 3 9
HB 0 1 0 1 1
HH 1 3 0 4 3 1
HE 17 17 3 17
MV 6 6 2 6
NI 16 21 0 21 5

NW 38 43 0 42 4 -1
RP 14 14 3 14
SL 3 3 1 3
SN 12 12 3 12
ST 9 9 4 9
SH 10 10 3 10
TH 8 8 3 8
계 185 200 36 200 15 0

표 16. 추가의석 및 전체 의석 배분 과정 (2); 기민당의 예

분받았지만 추가의석 작업 결과 42석이 되어 –1석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
러나 HH주의 +1석과 NW주의 –1석이 상쇄되어 결국 전체적으로 기민당

의 추가의석은 0석이 된다(<표 16>참조).  

위의 기민당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들은 앞의 과정을 통해 얻은

‘전체 추가의석이 포함된 의석수(<표 14>의 ⑦열)’로 각 주별 득표수를 나

누고, 각 주별로 다시 ‘주별 추가의석이 포함된 의석수(<표 15>의 마지막

열; 추가의석이 포함된 의석수▲)’를 얻는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각 정당

의 주별 추가의석수가 결정된다. 다음의 <표 17>은 두 번째 단계의 마지

막 작업인 조정 작업을 거친 후 각 주에서 각 정당들이 얼마의 초과의석

과 추가의석을 얻었는지 그 현황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 단계에서는 선거 전, 인구수에 따라서 주별로 의석수를 할당

한다. 그리고 선거가 치러진 후에는 제 2투표의 득표수에 따라서 정당별

로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의석수를 할당한다. 이 후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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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제 1투표와 제 2투표의 득표 차이에 의한 초과의석을 구하고

그 만큼 나머지 군소정당들에게 추가의석을 부여하여 전체 의석수의 균형

을 맞추는 작업이 수행된다. 추가의석이 포함된 최종적인 의석수는 먼저

정당별로 정해지고, 그 다음 주별 제 2투표 득표수에 따라서 각 정당의

주별 의석수가 결정된다. 이 의석 배분의 전 과정에서 단계마다 사용되는

계산 방식은 생-라게/쉐퍼스 계산법이고 이는 적정 범위 안에서 기준이 되

는 의석수를 구할 수 있는 최적의 나눔수를 찾은 뒤, 그 나눔수로 대상이

되는 값을 나누어 반올림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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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정
기민당

CDU
사민당

SPD
기사당

CSU
좌파당

LEFT
녹색당

GREEN
자민당

FDP
대안당

AfD

BW

조정 전
76 ⓐ 제 1표 38 0 0 0 0 0 0

ⓑ 제 2표 27 13 0 5 11 10 10
배분 ⓑ-ⓐ · 13 0 5 11 10 10

조정 +20 초과 +11
추가 +3 +1 +2 +2 +1

조정 후 96 지역 (38) 38 0 0 0 0 0 0
비례 (58) 0 16 0 6 13 12 11

BY

조정 전
93 ⓐ 제 1표 0 0 46 0 0 0 0

ⓑ 제 2표 0 15 39 6 10 10 13
배분 ⓑ-ⓐ 0 15 · 6 10 10 13

조정 +15 초과 +7
추가 +3 +1 +1 +2 +1

조정 후 108 지역 (46) 0 0 46 0 0 0 0
비례 (62) 0 18 0 7 11 12 14

BE

조정 전
24 ⓐ 제 1표 4 3 0 4 1 0 0

ⓑ 제 2표 6 5 0 5 3 2 3
배분 ⓑ-ⓐ 2 2 0 1 2 2 3

조정 +4 초과
추가 +1 +1 +1 +1

조정 후 28 지역 (12) 4 3 0 4 1 0 0
비례 (16) 2 2 0 2 3 3 4

BB
조정 전

20 ⓐ 제 1표 9 1 0 0 0 0 0
ⓑ 제 2표 6 4 0 4 1 1 4

배분 ⓑ-ⓐ · 3 0 4 1 1 4
조정 +5 초과 +3

표 17. 추가의석 및 전체 의석 배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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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정
기민당

CDU
사민당

SPD
기사당

CSU
좌파당

LEFT
녹색당

GREEN
자민당

FDP
대안당

AfD
추가 +1 +1

조정 후 25 지역 (10) 9 1 0 0 0 0 0
비례 (15) 0 3 0 4 1 2 5

HB

조정 전
5 ⓐ 제 1표 0 2 0 0 0 0 0

ⓑ 제 2표 1 1 0 1 1 0 1
배분 ⓑ-ⓐ 1 · 0 1 1 0 1

조정 +1 초과 +1
추가

조정 후 6 지역 (2) 0 2 0 0 0 0 0
비례 (4) 1 0 0 1 1 0 1

HH

조정 전
12 ⓐ 제 1표 1 5 0 0 0 0 0

ⓑ 제 2표 3 3 0 2 2 1 1
배분 ⓑ-ⓐ 2 · 0 2 2 1 1

조정 +4 초과 +2
추가 +1 +1

조정 후 16 지역 (6) 1 5 0 0 0 0 0
비례 (10) 3 0 0 2 2 2 1

HE

조정 전
43 ⓐ 제 1표 17 5 0 0 0 0 0

ⓑ 제 2표 14 11 0 4 4 5 5
배분 ⓑ-ⓐ · 6 0 4 4 5 5

조정 +7 초과 +3
추가 +1 +1 +1 +1

조정 후 50 지역 (22) 17 5 0 0 0 0 0
비례 (28) 0 7 0 4 5 6 6

MV 조정 전 13
ⓐ 제 1표 6 0 0 0 0 0 0

ⓑ 제 2표 4 2 0 2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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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정
기민당

CDU
사민당

SPD
기사당

CSU
좌파당

LEFT
녹색당

GREEN
자민당

FDP
대안당

AfD
배분 ⓑ-ⓐ · 2 0 2 1 1 3

조정 +3 초과 +2
추가 +1

조정 후 16 지역 (6) 6 0 0 0 0 0 0
비례 (10) 0 2 0 3 1 1 3

NI

조정 전
59 ⓐ 제 1표 16 14 0 0 0 0 0

ⓑ 제 2표 21 17 0 4 5 6 6
배분 ⓑ-ⓐ 5 3 0 4 5 6 6

조정 +7 초과
추가 +3 +1 +1 +1 +1

조정 후 66 지역 (30) 16 14 0 0 0 0 0
비례 (36) 5 6 0 5 6 7 7

NW

조정 전
128 ⓐ 제 1표 38 26 0 0 0 0 0

ⓑ 제 2표 43 35 0 10 10 17 13
배분 ⓑ-ⓐ 5 9 0 10 10 17 13

조정 +14 초과
추가 -1 +6 +2 +2 +3 +2

조정 후 142 지역 (64) 38 26 0 0 0 0 0
비례 (78) 4 15 0 12 12 20 15

RP

조정 전
30 ⓐ 제 1표 14 1 0 0 0 0 0

ⓑ 제 2표 11 8 0 2 2 3 4
배분 ⓑ-ⓐ · 7 0 2 2 3 4

조정 +7 초과 +3
추가 +1 +1 +1 +1

조정 후 37 지역 (15) 14 1 0 0 0 0 0
비례 (22) 0 8 0 3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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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정
기민당

CDU
사민당

SPD
기사당

CSU
좌파당

LEFT
녹색당

GREEN
자민당

FDP
대안당

AfD

SL

조정 전
7 ⓐ 제 1표 3 1 0 0 0 0 0

ⓑ 제 2표 2 2 0 1 0 1 1
배분 ⓑ-ⓐ · 1 0 1 0 1 1

조정 +3 초과 +1
추가 +1 +1

조정 후 10 지역 (4) 3 1 0 0 0 0 0
비례 (6) 0 2 0 1 1 1 1

SN

조정 전
32 ⓐ 제 1표 12 0 0 1 0 0 3

ⓑ 제 2표 9 4 0 5 2 3 9
배분 ⓑ-ⓐ · 4 0 4 2 3 6

조정 +6 초과 +3
추가 +1 +2

조정 후 38 지역 (16) 12 0 0 1 0 0 3
비례 (22) 0 4 0 5 2 3 8

ST

조정 전
17 ⓐ 제 1표 9 0 0 0 0 0 0

ⓑ 제 2표 5 3 0 3 1 1 4
배분 ⓑ-ⓐ · 3 0 3 1 1 4

조정 +6 초과 +4
추가 +1 +1

조정 후 23 지역 (9) 9 0 0 0 0 0 0
비례 (14) 0 3 0 4 1 2 4

SH
조정 전

22 ⓐ 제 1표 10 1 0 0 0 0 0
ⓑ 제 2표 7 5 0 2 3 3 2

배분 ⓑ-ⓐ · 4 0 2 3 3 2

조정 +4
초과 +3

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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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정
기민당

CDU
사민당

SPD
기사당

CSU
좌파당

LEFT
녹색당

GREEN
자민당

FDP
대안당

AfD

조정 후 26 지역 (11) 10 1 0 0 0 0 0
비례 (15) 0 5 0 2 3 3 2

TH

조정 전
17 ⓐ 제 1표 8 0 0 0 0 0 0

ⓑ 제 2표 5 3 0 3 1 1 4
배분 ⓑ-ⓐ · 3 0 3 1 1 4

조정 +5 초과 +3
추가 +1 +1

조정 후 22 지역 (8) 8 0 0 0 0 0 0
비례 (14) 0 3 0 3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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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주요 정당의 공천 시스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은 정당의 조직과 재정을 법률로서 규제하

기 시작한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독일의 정당법 17조는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총선거 후보자 선출은 반드시

비밀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출과정은 선거법과 당헌에 의해 규정되어

야 한다.” 총 41개조로 구성된 정당법은 공천 제도에 대해서 (1) 비밀투표

의 원리와 (2) 선거법 및 정당의 당헌을 통한 선거과정 관리라는 두 가지

강조점을 두고 있고, 연방선거법을 통해 정당의 후보선출 시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선거과정은 당헌에 의해 결정되

도록 하여 각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후보공천 제도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적 요인은 선

거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대해 각각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독일의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정당명부

후보를 모두 선출해야 한다. 연방선거법은 각 정당은 각 지역구당 1명의

지역구 후보를, 그리고 각 주당 하나의 명부를 제출할 수 있으며(연방선거

법 §18(5)), 선거일 69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연방선거법 §19)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는 주 단위 정당 지부의 집행위원회 위원의

자필 서명과 200명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지역구 유권자의 서명을 의무적

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소수집단의 경우 유권자 200명의 서명

제출 의무가 유예된다(연방선거법 §20(2)).
정당 명부 후보선출에 대해서도 연방선거법은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

고 있다. 다른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정당명부 입후보가 불가능하며, 
정당명부 후보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구성된 당원총회, 또는 특

별대의원 대회나 일반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경우에만 정당명부 후보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당원총회는 총회 당일 독일 연방 총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 당원들의 총회이다. 특별 대의원회는 당원총

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기구이고, 일반 대의원회는 당헌에 따

라 당원총회에서 차기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임명한 대의원들로 구성

된 기구이다(연방선거법 §21(1)). 지역구가 다수의 지구 단위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해당 지역구의 후보선출은 연합 당원총회 또는 연합 대의원회

에서 선출되게 된다(연방선거법 §21(2)).3) 

3) 독일의 정당은 연방 수준의 중앙당, 개별 주 단위의 당 조직, 주와 시 사이의 행정조직인
지구 단위의 당 조직, 그리고 지구보다 작은 단위인 시와 지역 단위의 당 조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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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정당법은 공직 후보자는 연방선거법과 당

헌에 의거하여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선거법은 비밀선거의 정의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후보자뿐

만 아니라 후보자를 선출하는 대의원들 또한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야 하며, 의회가 조기에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는 연방 의회의 임기가 시작된 뒤 32개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고, 대
의원회는 29개월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연방선거법 §21(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정당법과 연방선거법은 기본적으로

각 정당들이 상향식 후보선출 과정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당의 지도부의 권한을 명시하여 주

단위 당 집행위원회는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후보에 대해 거부

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투표를 통해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연
방선거법 §21(4)). 
독일의 연방선거법은 총선거와 관련된 절차뿐만 아니라 입후보자들 간

의 정당 내의 후보자 선출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선거법에서 다루는 내용 이상의 세부사항은 각 정당에서 당헌으로 규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다(연방선거법 §21(5)). 본 절에서는 독일의 주요 정당인

기독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의 공천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

다. 

가) 기독민주연합(CDU)

기민연은 연방수준의 중앙당 산하에 주 단위, 지구 단위, 그리고 시와

지역 단위의 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기민연 주 협의회는 독일

의 연방제 전통에 부합하게 해당 주의 정치적, 조직적 이슈들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주에 걸쳐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연방 중앙당에서 다룬다. 주보다 작은 행정단위인 지구 단위로 지구 협의

회가 구축되어 있으며, 기민연 지구 협의회는 독립적인 당헌과 자금관리

가 가능한 최소의 단위로, 지구 내의 정치적 이슈와 당 조직 운영을 관장

한다. 
기민연의 주요 선거 출마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시기와 절차 등은

당헌에 의해 주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관리된다. 당헌에 규정된

후보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민연 주 협의회는 각자의 당헌에 따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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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링엔(Thüringen) 주 기민연 당헌

50조 1항. 연방의회 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후보자의 추천은 대의원회에서 실

시된다. 
50조 2항. 선거구 대의원회의 구성원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정

당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선거구에 있는 당 협의

회는 선거구에 있는 지역 당 협의회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당원총

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당원총회에서 일반 대의원회를 위한 대의원들

을 선출한다. 구성원 30명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의 총수

는 전체 구성원의 수에 의해 산출된다. 
50조 3항. 선거구 대의원회는 선거구 당 협의회 의장에 의해 소집된다. 
50조 4항. 선거구 대의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할 1인의 의장을 선출한다. 
50조 5항. 선거구 대의원회는 출석인원과 무관하게 의결권을 지닌다. 
50조 6항. 선거는 비밀이다.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한 자가 선출된다. 
50조 7항. 선거는 연방선거법상의 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 이부하(2012, 15)의 내용을 발췌 및 수정하였음.

지역, 주, 그리고 연방의원 선거 출마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결정한다. 
주 협의회의 후보선출 관련 당헌은 ▲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정족수, 
▲ 투표의 방법, ▲ 당선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 특별 대의원회 또는 일

반 대의원회 개최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기민연의 당헌은 분권화의 후보자 선출 절차에 관한 세세한 항목을 언

급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 협의회

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민연의 후보선출 절차는 지방 분

권화가 강조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일례로 튜링엔 주 기민연의 당헌에서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민연 중앙당 당헌은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주

당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튜링엔 주의 당헌은 연방의회 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후보자의 추천은 지역 당의 당원총회에서 규정에 따

라 선출된 대의원들이 일반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결정한다고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연방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원총회와 대

의원회 중 대의원회를 열어 후보를 선출하며, 대의원은 당원들이 직접 선

출한다는 점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기

민연의 후보선출 과정은 분권화가 되어 있으며, 선정 주체의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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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엘리트들의 독점적 결정이 아니라 일반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되기 때

문에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사회민주당(SPD)

사민당 당헌은 당헌에 있는 선거 규정은 사민당 산하 모든 지부 및 실

무단에 적용되며(사민당 당헌 §1(1)), 지부의 총회에서는 당헌에서 규정하

고 있는 선거규정에 보충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갖는다(사민당 당헌 §1(3))고 명시하고 있다. 각 주의 당협의회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민연의 당헌과 비교할 때 사민당의 당헌은 상대적으로

주의 당 협의회가 갖는 권한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민연의

당헌이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칙을 주 협의회에 대폭 위임하고 있다면, 
사민당의 당헌은 후보선출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민당 당헌 4조는 여성 또는 남성이 최소한 40% 이상 대

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 하원의원 선

거를 위한 주의 정당명부는 상위랭크부터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가면서

명부에 올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명부에 오를 후보

를 결정하는 투표 결과는 반드시 양성 쿼터를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

어 정당명부 입후보자 중 남성 당선자가 과다대표될 경우 당헌에서 규정

하고 있는 최대치인 60%-여성에게 최소한 40%가 할당되어야 함-를 넘게

되면 더 이상 남성 후보가 명부에 오를 수 없다. 과소대표된 여성 후보들

을 대상으로 명부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여성 후보를 선

출하게 된다. 하지만 과소대표된 젠더의 후보들이 40%의 쿼터를 채울 만

큼의 충분한 숫자만큼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대대표된 젠더

의 후보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사민당 당헌 §8(3)). 
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주 당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

는 기민연과 달리 사민당 중앙당 당헌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구 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과반이상의 지

지를 얻은 자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며, 기권표는 유효투표로 처리된다. 만
일 과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 단순

다수를 얻은 자가 후보로 결정된다. 후보자가 한명인 경우는 가부 투표를

진행하며, 반대표가 더 많을 경우 후보로 선정될 수 없다(사민당 당헌

§7(1)-(2)). 만일 후보간 동률일 경우, 동률 후보끼리 재선거를 실시하며 다

시 동률이 발생할 경우는 추첨으로 후보를 결정한다(사민당 당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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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트라인 베스트발렌(NRW) 주 사민당 당헌

15조 1항. 연방의회와 주의회 선거를 위한 지역구 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연방

과 주의 하위 행정구역에서 실시한다. 다수의 시와 하위 지역

(Gemeinde)을 포괄하는 하위 행정구역에서 그 하위 행정구역의 당규

에는 개별 선거구의 대의원회를 마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15조 2항. 선거구에 속하는 지역 대의원회 후보자들은 지역 협의회의 당원총

회에 의해 추천되어야 한다. 하나의 지역에 다수의 당 협의회가 존

재하는 경우, 개별 당 협의회의 대의원에 의해, 또는 지역 내의 선거

권을 가진 당원 전체의 당원총회에 의해 후보자로 추천되어야 한다. 
15조 3항. 선거구에 속하지 않는 시의 위원회 후보자들은 하위 행정구역에

있는 지역협의회의 대의원에 의해 추천되어야 한다. 
15조 5항. 후보자는 하위 행정구역의 장 및 주지사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제

기권을 가진다. 
15조 6항. 이 당헌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대의원단을 위한 후

보자의 추천은 해당하는 하위 선거구의 대의원회의에서 실시된다.
이부하(2012, 14-5)의 내용을 발췌 및 수정하였음

사민당 당헌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헌 및 연방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을 경우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당헌 11조부터 13조까지 선거를 무효화하거나 이

의를 제기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당의

조정위원회에서 전원합의를 통해 선출된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할 경우 후보선정을 위해 개최된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사민당 당헌 §12(1) b)). 

사민당의 당헌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에 대해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을 위한 할당제를 명시하고 이에 대

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하부 단위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

터 후보선출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기민연과 마찬가지로 사민당 역시

상향식 후보공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의 사민당 주당 당헌을 살펴보면 상향식 경선이 치러지는 절차에 대해 명

시하고 있다.  
독일의 주요 정당인 기민연과 사민당은 정당법과 연방선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일반 당원들이 당원총회를 통해서 직접

참여하거나 대의원을 선발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구 후보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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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마련하여 선정 주체의 측면에서 포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비
례대표 정당명부 후보 선정 또한 상향식 공천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

다. 이에 더해 연방제의 전통에 부합하게 주 단위로 분권화된 정당구조를

구축한 두 정당은 지역구 후보선발 뿐만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 선발 절

차에서도 중앙당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지역의 정당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 분권화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르면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공천시스템은 후보선정 주체의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지방 분권의 측면에

서도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약하고 분권화 정도가 높다.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일의 후보공천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제

도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의 후보공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실제로 운영되는 양태를 관찰해 보면 당원 참여의 중요

성이 높지 않으며 지역의 정당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원들의 당 집회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당 지도부가 대의원

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

되어 왔다(Roberts 1988). 공천 과정에서 연방의 중앙당이 배제되는 분권화

의 정착은 역설적으로 지역의 정당 엘리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

를 낳았다. 오래전부터 독일 정치 연구자들은 지역의 정당 엘리트들이 권

력 브로커로 활동하며 후보자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Roberts 1988, Poguntke 1994).
데터벡(Detterbeck 2016)의 최근의 연구결과는 독일의 정당공천이 지역의

정당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데터벡은 지

역구 후보를 선정한 뒤에 비례대표 정당명부가 정해지는 공천의 순서에

주목한다. 지역구 후보로 결정되면 당 내에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비례대

표 후보선거에서도 명부에 상위 순위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4) 라이

저(Reiser 2014)는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독일의 정당들은 현역의원과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상위순번으로 배정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쿼터제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지역구 후보로 선정되는 것이

의원으로 당선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 경선이 매우 경

4) 바이에른의 기독사회연합(CSU)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의 비중이 높지 않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기사연의 지지도가 높은 관계로 지역구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 이
미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한 관계로 초과의석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상위 순
위를 제외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유인이 크지 않아서 동시출마가 많지 않다. 녹색
당 등 소수 정당은 반대로 지역구에는 당선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가 되
기 위한 경쟁은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지만 비례대표 상위순번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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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이고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데터벡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지역구 후보선정에서 치열한 경

쟁이 관찰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1960년대의 경우 기민연/기사연과 사

민당의 지역구 후보들의 경우 단지 16%만이 내부적 경쟁을 거쳤다. 보다

최근 선거인 2002년의 경우 사민당 지역구의 34%, 기사연 지역구의 43%
에서만 2인 이상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이 이루어졌고, 2009년 선거의 경

우 기민연/기사연, 사회당, 좌파당의 지역 경선을 통틀어서 23%만이 경선

을 치렀고 나머지 77%는 단독출마를 통해 손쉽게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

다. 특히나 현직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90% 이상이 단독출마로 대부분 경

쟁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경선이 치러졌으며, 경선을 하더라도 임기동안

대과가 없다면 현직 의원이 승리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데터벡은 현직의 우위와 단독 경선의 빈도가 높은 원인을 지역 정당 엘

리트들의 사전 협의(gate-keeping)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사민당과 녹색당

등은 중앙당 차원에서 양성평등 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명부

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의 정당엘리트들의 입김이 약화되었고, 최근들어

기사연과 자유당, 녹색당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정당 엘리트들의

사전협의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는 예비선거(party primaries)가 도입되기도

하는 등 당원의 실질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하지만 여

전히 독일의 정당공천은 지역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

이다. 일부 지역에서 치러지는 예비선거의 경우도 정당 민주주의의 강화

와 본 선거에서의 경쟁력 강화와는 큰 관련이 없으며 정당 엘리트들 간의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예비선거를 실시한다(Astudillo and 
Detterbeck 2018)는 점에서 지역의 정당 엘리트들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사

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의 정당 공천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분권화와 포괄성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실질 운영 면에서는 분권화된 구

조 속에서 지역 정당엘리트들이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4.2. 뉴질랜드의 연동방식과 공천제도

1)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뉴질랜드의 선거 제도는 1993년 국민투표에 의해 기존 소선거구제 상대

다수제(First-Past-the-Post ;FPP)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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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도 원내 진출 정당 수 불비례성 지수
1972 2 12.06
1975 2 12.93
1978 3 15.55
1981 3 16.63
1984 3 15.40
1987 2 8.89
1990 3 17.24
1993 4 18.19
1996 6 3.43
1999 7 2.97
2002 7 2.37
2005 8 1.13
2008 7 3.84
2011 8 2.38
2014 7 3.72
2017 5 2.73

표 18. 역대 뉴질랜드 선거 결과

다. 선거 개혁의 취지는 승자독식인 상대다수제에서 발생하는 의석의 불

비례성을 개선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을 높여 유권자의 선호가

고르게 의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강원택 2000; 김형철

2016). 그리고 선거 제도 개혁의 성과는 다음 <표 18>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18>을 보면 1996년을 기점으로 원내 진출 정당 숫자는 늘어나고 선

거의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 지수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

는데,5)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뉴질랜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제를 수입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로서 평가되기도

한다(김종갑·이정진 2017). 
뉴질랜드 선거제도는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석 배분의 원리가 독일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두 국가의 제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독일과 같이 뉴질랜드 유권자들은 선거 당

일 두 개의 표를 받아 투표에 임하는데, 독일은 제 1투표가 지역구 선거

5) 선거불비례성 지수란 정당이 득표한 투표수와 실제 배분된 의석 간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갤러거(Gallagher)가 제안한 지수인 최소제곱 지수(Least Square Index)는 다음
과 같은 공식을 따른다(Gallagher 1991; Lijphart 1994).








  




 =정당득표율, =정당의석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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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투표, 제 2투표가 정당명부식 비례제 선거를 위한 투표라면 뉴질

랜드는 반대로 구성되어 있다. 즉 뉴질랜드 유권자들은 제 1투표를 지지

하는 정당에 사용하고 제 2투표는 선거구에서 지지하는 후보에게 사용한

다. 또한 독일과 뉴질랜드 모두 후보자의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정당명

부 등록의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는 점은 같다. 하지만, 독일은 주 단위로

정당명부를 작성하고 주 단위에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데 반해 뉴질랜드는

전국 단위로 정당명부를 작성하고 전국 단위에서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점

은 다르다. 

그림 13. 뉴질랜드의 투표용지

출처: https://www.elections.org.nz  

또 독일과 뉴질랜드 두 국가의 원내 의석 구성은 다르다. 독일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299석,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 299석으로서

법정기준 의석수 598석이 반반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지역구

의석 수 71석(일반 선거구 64석과 소수 민족인 마오리족 선거구 7석), 비
례대표 의석 수 49석으로 총 120석이 구성되어 있다. 즉 법정 의석수 기

준으로 봤을 때,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1인데 비해 뉴질랜

드는 약 1.4:1로, 지역구 의원의 비중이 더 크다. 
한편 두 국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성 상 선거로 인해 초과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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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hang seat)이 발생할 경우 의석수의 증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

일은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나머지 정당들의 추가의석을 산정하는 조정 작

업이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뉴질랜드는 추가의석을 인정하는 조정이 수행

되지 않는다. 즉 뉴질랜드 역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초과의석의 규모만큼

비례의석수가 늘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나타내지만 별도의 추

가 의석은 인정하지 않는다(김종갑·이정진 2017).    
뉴질랜드 선거제도의 또 다른 특성은 봉쇄조항의 기준이 독일과 약간

다르다는 점이다. 독일은 제 1투표로 지역구 의석을 3석 이상을 얻거나

혹은 제 2투표에 의한 정당 득표율이 전체 유효 투표수의 5% 이상이 되

어야 한다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의 봉쇄조항은 지역구

의석 1석을 얻거나 또는 정당 득표율 5% 이상을 얻는 것으로서, 지역구

의석 수 조건(1석)이 독일의 것(3석)보다 낮아 군소정당의 원내진출 가능

성을 더 고려했다고 평가된다(김종갑·이정진 2017). 
그리하여 뉴질랜드는 어떤 정당이든 제 1투표에 의한 정당 득표율이 전

체 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 얻어야 원내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다. 지역구 의석을 단 1석도 얻지 못한 정당일지라도 일단 정당 득표율이

전체 5% 이상이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전체 유

효투표수의 5%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일지라도 일단 지역구 선거에서 1
석 이상을 얻으면 원내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컨대 2008년 선거에서 녹색당(Green Party)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1석

도 얻지 못해 실패했지만 정당 득표율은 6.7%를 얻어 5% 조건을 충족시

켰고 따라서 원내에 진출하여 9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었다. 또 같은 선

거에서 소비자납세자당(ACT New Zealand)은 3.6%의 정당득표율 밖에 얻

지 못했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엡솜(Epsom) 선거구에서 1석을 얻었기 때

문에 원내 진출 자격 조건이 주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서 총 5석을 얻어갈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뉴질랜드의 2017년도 총선을 사례로 원내 의석 배분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017년 9월 23일에 실시된 뉴질랜드 총선에

서 지역구 선거 결과는 <표 19>와 같고,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구 선거에

서는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표 19>를 보면 국민당(National Party)이 41
개의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내었음을 알 수 있고 노동

당은 29개의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그 다음으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납세자당(ACT New Zealand)은 당 대표인

데이빗 세이무어(David Seymour)가 엡솜(Epsom) 지역에 출마하여 1석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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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표
득표수

제 1표
득표율

의석 수 비고

국민당 1,152,075 44.45 41
노동당 956,184 36.89 29
제일당 186,706 7.20 0
녹색당 162,443 6.27 0
기회당* 63,261 2.44 0 탈락
마오리당 30,580 1.18 0 탈락

ACT 13,075 0.05 1
기타 27,572 1.06 탈락
전체 2,591,896 100 71

표 20. 2017년도 뉴질랜드 총선에서 봉쇄 조항을 적용한 결과

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총 71석의 의석이 개별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에

게 주어졌다. 

제 2표 득표수 제 2표 득표율 의석 수
국민당 1,114,367 44.05 41
노동당 958,155 37.88 29
ACT 25,471 1.01 1
기타 431,538 17.06 0
전체 2,529,531 100 71

표 19. 뉴질랜드 지역구 선거 결과(2017년도 총선)

뉴질랜드 선관위는 이처럼 제 2표에 의한 지역구 의석을 상대다수제의

원리로 배분한 다음, 제 1표에 의한 정당의 득표율 중 정당의 평균 득표

율이 전체 유효투표수의 5%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을 걸러낸다. 동시에 앞

의 제 2표로 최소 1석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한 정당들도

배제한다. 그러면 <표 20>과 같은 6개의 정당들이 남는다.  

*the Opportunities Party

그리고 이제 6개 정당이 각각 얻은 득표수에 대하여 1, 3, 5, 7.....로 이

어지는 홀수의 나눔 수열로 나눈 뒤, 가장 높은 값의 순서대로 총 120석
의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예컨대 <표 21>과 같이 정당 득표수에 따라

서 선출될 수 있는 의석이 총 20석이 있고, 선거에서 유권자 1,000명이 A, 
B, C 정당에 대하여 유효한 투표를 행사하였다고 하자. A, B, C 정당의

득표수가 각각 500표, 300표, 200표로 모두 1000표의 5%인 50표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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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였으므로 세 정당 모두 최소조건 규정을 만족하였고, 따라서 이들

에겐 의석 배분 자격이 주어진다. 1로 나누었을 때부터 19로 나눌 때까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특정 나눔 수로 나눈 값에 따라서 높은 수부터

내림차순대로 20석의 의석을 배분한다. 즉 500(A) → 300(B) → 200(C) → 
166.7(A) → 100(A,B) → 71.4(C) → ... → 26.3(A) 등의 순서로 주어진 전

체 20석의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A정당에는 10석, B정당에

는 6석, C정당에는 4석이 돌아가게 된다. 
 

A정당 B정당 C정당

득표수 500 300 200
의석 수

나눔 수
10석 6석 4석

1 ① 500 ② 300 ③ 200
3 ④ 166.7 ⑥ 100.0 ⑧ 66.7 
5 ⑤ 100.0 ⑨ 60.0 ⑬ 40.0 
7 ⑦ 71.4 ⑫ 42.9 ⑱ 28.6 
9 ⑩ 55.6 ⑯ 33.3 22.2 
11 ⑪ 45.5 ⑲ 27.3 18.2 
13 ⑭ 38.5 23.1 15.4 
15 ⑮ 33.3 20.0 13.3 
17 ⑰ 29.4 17.6 11.8 
19 ⑳ 26.3 15.8 10.5 
21 23.8 14.3 9.5 

표 21. 생-라게/쉐퍼스 제수 방식에 따른 의석 배분의 예

이와 같은 생-라게 방식에 따라서 뉴질랜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전체

120석을 각 정당 제 1득표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한다. 그러면

다음의 <표 22>와 같이 국민당 56석, 노동당 46석, 제일당 9석, 녹색당 8
석, 소비자납세자당(ACT) 1석, 총 120석이 개별 정당에게 배분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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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수 국민당 의석 순번 노동당 의석 순번 제일당 의석 순번 녹색당 의석 순번 ACT 의석 순번

1 1,152,075 1 956,184 2 186,706 7 162,443 9 13,075 95
3 384,025 3 318,728 4 62,235.3 20 54,147.7 24 4,358.33 　
5 230,415 5 191,237 6 37,341.2 33 32,488.6 39 2,615 　
7 164,582 8 136,598 10 26,672.3 47 23,206.1 54 1,867.86 　
9 128,008 11 106,243 12 20,745.1 60 18,049.2 68 1,452.78 　
11 104,734 13 86,925.8 15 16,973.3 73 14,767.5 83 1,188.64 　
13 88,621.2 14 73,552.6 17 14,362 86 12,495.6 99 1,005.77 　
15 76,805 16 63,745.6 19 12,447.1 100 10,829.5 115 871.667 　
17 67,769.1 18 56,246.1 22 10,982.7 113 9,555.47 　 769.118 　
19 60,635.5 21 50,325.5 25 9,826.63 　 8,549.63 　 688.158 　
21 54,860.7 23 45,532.6 28 8,890.76 　 7,735.38 　 622.619 　
23 50,090.2 26 41,573.2 30 8,117.65 　 7,062.74 　 568.478 　
25 46,083 27 38,247.4 32 7,468.24 　 6,497.72 　 523 　
27 42,669.4 29 35,414.2 35 6,915.04 　 6,016.41 　 484.259 　
29 39,726.7 31 32,971.9 37 6,438.14 　 5,601.48 　 450.862 　
31 37,163.7 34 30,844.6 41 6,022.77 　 5,240.1 　 421.774 　
33 34,911.4 36 28,975.3 43 5,657.76 　 4,922.52 　 396.212 　
35 32,916.4 38 27,319.5 45 5,334.46 　 4,641.23 　 373.571 　
37 31,137.2 40 25,842.8 48 5,046.11 　 4,390.35 　 353.378 　
39 29,540.4 42 24,517.5 50 4,787.33 　 4,165.21 　 335.256 　

표 22. 생-라게 계산 방식에 따른 정당 의석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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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수 국민당 의석 순번 노동당 의석 순번 제일당 의석 순번 녹색당 의석 순번 ACT 의석 순번

41 28,099.4 44 23,321.6 53 4,553.81 　 3,962.02 　 318.902 　
43 26,792.4 46 22,236.8 56 4,342 　 3,777.74 　 304.07 　
45 25,601.7 49 21,248.5 58 4,149.02 　 3,609.84 　 290.556 　
47 24,512.2 51 20,344.3 61 3,972.47 　 3,456.23 　 278.191 　
49 23,511.7 52 19,514 64 3,810.33 　 3,315.16 　 266.837 　
51 22,589.7 55 18,748.7 66 3,660.9 　 3,185.16 　 256.373 　
53 21,737.3 57 18,041.2 69 3,522.76 　 3,064.96 　 246.698 　
55 20,946.8 59 17,385.2 71 3,394.66 　 2,953.51 　 237.727 　
57 20,211.8 62 16,775.2 74 3,275.54 　 2,849.88 　 229.386 　
59 19,526.7 63 16,206.5 77 3,164.51 　 2,753.27 　 221.61 　
61 18,886.5 65 15,675.1 79 3,060.75 　 2,663 　 214.344 　
63 18,286.9 67 15,177.5 81 2,963.59 　 2,578.46 　 207.54 　
65 17,724.2 70 14,710.5 84 2,872.4 　 2,499.12 　 201.154 　
67 17,195.1 72 14,271.4 87 2,786.66 　 2,424.52 　 195.149 　
69 16,696.7 75 13,857.7 90 2,705.88 　 2,354.25 　 189.493 　
71 16,226.4 76 13,467.4 92 2,629.66 　 2,287.93 　 184.155 　
73 15,781.8 78 13,098.4 94 2,557.62 　 2,225.25 　 179.11 　
75 15,361 80 12,749.1 97 2,489.41 　 2,165.91 　 174.333 　
77 14,962 82 12,418 101 2,424.75 　 2,109.65 　 169.805 　
79 14,583.2 85 12,103.6 104 2,363.37 　 2,056.24 　 165.506 　
81 14,223.1 88 11,804.7 106 2,305.01 　 2,005.47 　 161.42 　
83 13,880.4 89 11,520.3 108 2,249.47 　 1,957.15 　 157.53 　



- 61 -

나눔수 국민당 의석 순번 노동당 의석 순번 제일당 의석 순번 녹색당 의석 순번 ACT 의석 순번

85 13,553.8 91 11,249.2 110 2,196.54 　 1,911.09 　 153.824 　
87 13,242.2 93 10,990.6 112 2,146.05 　 1,867.16 　 150.287 　
89 12,944.7 96 10,743.6 117 2,097.82 　 1,825.2 　 146.91 　
91 12,660.2 98 10,507.5 119 2,051.71 　 1,785.09 　 143.681 　
93 12,387.9 102 10,281.5 　 2,007.59 　 1,746.7 　 140.591 　
95 12,127.1 103 10,065.1 　 1,965.33 　 1,709.93 　 137.632 　
97 11,877.1 105 9,857.57 　 1,924.8 　 1,674.67 　 134.794 　
99 11,637.1 107 9,658.42 　 1,885.92 　 1,640.84 　 132.071 　
101 11,406.7 109 9,467.17 　 1,848.57 　 1,608.35 　 129.455 　
103 11,185.2 111 9,283.34 　 1,812.68 　 1,577.12 　 126.942 　
105 10,972.1 114 9,106.51 　 1,778.15 　 1,547.08 　 124.524 　
107 10,767.1 116 8,936.3 　 1,744.92 　 1,518.16 　 122.196 　
109 10,569.5 118 8,772.33 　 1,712.9 　 1,490.3 　 119.954 　
111 10,379.1 120 8,614.27 　 1,682.04 　 1,463.45 　 117.793 　
113 10,195.4 　 8,461.81 　 1,652.27 　 1,437.55 　 115.708 　
115 10,018 　 8,314.64 　 1,623.53 　 1,412.55 　 113.696 　
117 9,846.8 　 8,172.51 　 1,595.78 　 1,388.4 　 111.752 　

총 득표수 1,152,075 　 956,184 　 186,706 　 162,443 　 13,075 　
득표율 46.63% 　 38.70% 　 7.56% 　 6.58% 　 0.53% 　

https://www.electionresults.govt.nz/electionresults_2017/statistics/party-quoti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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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제 1투표에 의한

배분 의석

제 2투표에 의한

지역구 의석
비례 의석

국민당 56 41 15
노동당 46 29 17
제일당 9 0 9
녹색당 8 0 8
ACT 1 1 0
합계 120 71 49

표 23. 2017년 뉴질랜드 총선, 의석배분 결과

연도
기본

정수
지역 비례 의석 비율 초과의석

1996 120 65 55 1.2:1 0
1999 120 67 53 1.3:1 0
2002 120 69 51 1.4:1 0
2005 120 69 51 1.3:1 1 마오리
2008 120 70 50 1.3:1 2 마오리
2011 120 70 50 1.4:1 1 마오리
2014 120 71 49 1.4:1 1 통합미래
2017 120 71 49 1.4:1 0

표 24. 역대 뉴질랜드 총선 의석비율과 초과의석

그리고 <표 23>과 같이 정당 득표수에 따라서 얻은 전체 의석에서 지역

구 의석수를 제외하여 비례대표의 인원을 확보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는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후보자 명부에서 먼저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남은 후보들의 배정 순서대로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만큼 당선자를 선출할 수 있다. 

만약 정당들이 제 1투표로 얻은 정당 의석수보다 제 2투표로 얻은 지역

구 의석수가 더 많을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2014년 총선의 경우 1석
의 초과의석이 통합미래당(United Future)에서 발생하였지만, 최근 2017년
총선에서는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종갑과 이정진(2017)에 의하면 초과의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

러 요인들이 존재하고, 그 중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의석 비율

과 정당명부 작성방식 여부는 초과의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의석 비율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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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석 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구의 의석 점유율이

낮은 소수 정당들은 단지 지역구 1석을 얻고 봉쇄조항 조건을 충족시킴으

로써 얻는 초과의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로 인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독일과 달리 전국을 단위

로 하는 정당명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초과의석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종갑·이정진 2017). 

2) 뉴질랜드 주요 정당의 공천 시스템

뉴질랜드는 1993년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선

거법(Electoral Act 1993)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은 왕립 선거제도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Electoral 
System)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서, 정당공천이 당원 투표나 전당대회 대

의원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Wallace 1986, 
239; 강승식 2012, 12). 
선거법 71조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정당은 (a)후보공천 투표에 참여하고

자 하는 현 권리당원(current financial members), (b)(a)에 의해 직·간접적으

로 선출된 당내 공천 위임단(delegates), 그리고 (c)(a)항과 (b)항의 인물이나

조직으로 구성된 단체 등의 정당 구성원이 후보공천 과정에 참여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6) 
그러나 이 규정은 모든 정당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

해석되기에는 명확성이 떨어지며 실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

서, 개별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임의규정 성격이 있다. 즉 등록 정

당들의 공천 과정이 71조에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대비

하는 집행수단과 법집행기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Geddis 2005, 
117; 강승식 2012, 12). 뿐만 아니라 2008년 패인(Payne) 사건의 판례에 따

르면 뉴질랜드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New Zealand)도 제 71조의 취

지는 “일반당원의 공천 참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당

공천 심사의 특정 단계에서 일반 당원이 배제되었을지라도 다른 단계에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면 선거법 제 71조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

하고 있다(강승식 2012, 13-14).
이처럼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당의 후보 공천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정

6) Electoral Act 1993, 71.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7/122.0/DLM60115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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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자율성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정당들은 일반 당원이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선에서 여러 가지 공천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하

는 뉴질랜드 주요 정당들의 공천 시스템 유형을 선정주체와 분권화 두 가

지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 국민당 (the National Party) 

(1) 지역구 후보

뉴질랜드 국민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은 통상적으로 최고위원회(Board of 
directors)의 지시를 따라서 각 지역구의 당 선거위원회(Electorate 
Committees)가 권역 위원회(the Regional Council)와 권역위 의장의 도움을

받아 관리한다. 또한 권리당원이 200인 이하의 선거구에서는 이사회가 선

거위원회 임원진과 상의하여 책임진다.7) 
뉴질랜드의 국민당은 당헌 제 86조부터 제 136조까지는 정당 공천 후보

선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역구 후보의 자격에 관한 제 93조
에 의하면 공천심사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최소 후보선정 12개월
전부터 권리당원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국민당의 최고위(the Board)가 수

시로 마련해 둔 서식을 통하여 당원 10명에 의해 공천 후보가 될 수 있

다. 이 때 후보를 추천하는 당원은 추천에 서명하기 12개월 전부터 당원

인 자,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8) 또한 마오리족 선거구에서

공천 선거 후보가 될 사람은 최소 후보선정 6개월 전부터 권리당원이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한다.9) 
다만 특수하게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국민당 최

고위(the Board)가 권역위 의장(the Regional Chair)에게 양해를 구하고, 후
보 자격이나 추천인 자격에 관한 조건, 즉 공천 후보선정 이전 시점까지

일정 기간 권리당원이어야 한다는(일반 후보 12개월, 마오리족 선거구 후

보 6개월), 조건 규정들을 면제(waive)할 수도 있다10). 또한 최고위의 승인

을 통해 정당 선거구 사무소의 유급직원(a paid officer)도 후보가 될 자격

이 있으며 이때의 직무는 후보 최종 선출까지 그 선거구와 관련된 내용에

7) 국민당 당헌 제 87조 (a)항, (b)항, (c)항
8) 국민당 당헌 제 93조 (a)항
9) 국민당 당헌 제 93조 (d)항
10) 국민당 당헌 제 93조 (b)항, (c)항, (e)항, (f)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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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정지된다.11) 
이처럼 후보자격에 당원인 조건 이외에 당원 기간 조건과 거주 조건들

을 추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뉴질랜드 국민당의 후보자격 기준에 포괄

성이 크다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다만 정당 이사회의 승인과 예외적 상황

이라는 특수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림 6>의 포괄성-배타성 척

도에서 배타성의 극단보다는 좀 더 왼쪽에 위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뉴질랜드 국민당 지역구 후보의 공천 심사는 제한된 선출단(a 

delegate)에 의해 수행된다. 선출단의 자격이 되려면 공천 심사 전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당원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마오리족의 경우 최소 2개
월), “후보자 만남(Meet the Nominees)” 회의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제시된다.12) 다만 정당 최고위의 판단에 따라서 기간 조건은

무시될 수도 있다. 
후보 공천 시스템은 크게 심층인터뷰를 하는 사전선출 위원회(the 

Pre-selected Committee)와 투표를 하는 선출 위원회(the Selection 
Committee), 두 단계로 구성되는 다단계형(multistage)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사전선출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선거위원회의 위

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하지만 만약 선거위원장이 후보자이거나 불가

능할 때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사전선출위

원장이 된다. 그리고 사전선출위원회의 나머지 8명은 선거구의 연례 총회

에서 선출된 4인, 선거구 내 당원이 아닌 자 중 최고위원장(president)과 지

역 위원장에 의해 각각 2인씩 지명된 자로 구성된다.13)  
다음으로 선출 위원회(the Selection Committee)는 선거구(electorate) 내 정

당의 각 지역별 지회(branch)에서 당원 10명 당 현 권리당원(current 
financial member) 1명의 대표로 구성된다(단, 6명 이상의 나머지가 있는 경

우 추가 1명 인정). 그리하여 선출위원회는 최소 60명 이상의 선출단을 구

성해야 하고, 60명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지명을 통해 인원을 구성

해야 한다.14) 
사전선출 위원회는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지명이 끝나는 시점에 구성되

어, 후보로 승인된 사람들의 심층 인터뷰와 평판을 조회하고, 5인 이상 후

보자가 있을 시에는 5인으로 인원수를 줄이며(최고위에 의해 후보자로 승

인된 현직 의원은 반드시 포함), 의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배제하

11) 국민당 당헌 제 93조 (i)항, 제 96조 (a)항, (b)항
12) 국민당 당헌 제 101조 (a)항, (b)항
13) 국민당 당헌 제 98조 (d)항
14) 국민당 당헌 제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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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한다.15) 또한 사전선출위원회는 후보자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

해 심층적인 인터뷰 질문을 하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당의 가치관과

비전, 당 조직에 대한 열정 등에 관해 검증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만장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밀 투표가 실시된다.16) 후보자를 포함하여

사전선출위원회의 선출 절차에 참여하는 이들은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으

며, 위원장은 선거위원회에 회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사전선출위원

회 회의의 다음날까지 지역의 조정관(the Regional Coordinator)은 후보자들

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17) 
사전 선출 회의가 끝난 후부터 최종 선발 회의가 있기 전까지 기간 중

에 후보자들은 투표 선출단 전원을 만나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투표

선출단 전원(all voting delegates)의 명단은 사전 선출 회의 이후 후보자들

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최종 선발회의 시작 전까지 대체 선출단이 생기는

경우에도 그 명단이 제공된다.18) 단, 사적인 모임을 제외하고, 후보자들은

선거위원회 임원진(the Electorate Executive)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이 없이

는 어떤 형태로든 출판이나 언론 노출, 소셜미디어 메시지 노출, 정당 회

의에서의 연설 등의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만약 선거위 임원이 판단

하기에 후보자가 이를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경고 조치가 주어지고

권역위 의장(the Regional Chair)의 재량에 따라서 최종 선발 회의에 공지

될 수 있다.19)

또한 사전 선출 회의가 끝난 후부터 최종 선발 회의가 있기 전까지 기

간 중에 “후보자와의 만남(Meet the Nominees)”이란 회의가 열리는데, 모든
지역의 선거구에서 선거위원회와 선거위원장은 최소 3회 이상 이 회의를

주관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 지역구 후보자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참가자

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최종 선발 회의의 투표가 있기 전까지 선출

단의 위원들은 이 만남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20)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선출 회의의 선출단원들은 자신들의 의

사에 따라 후보자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21) 선출 위원회에서 적용되는

투표 규칙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가 둘일 경우에는 더 많은 표를 얻은 자

가 당선되고,22) 둘 이상일 경우에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자가 당

15) 국민당 당헌 제 98조 (a)항, (b)항
16) 국민당 당헌 제 98조 (i)항, (j)항
17) 국민당 당헌 제 98조 (k)항, (l)항
18) 국민당 당헌 제 99조
19) 국민당 당헌 제 100조 (a)항, (b)항, (c)항
20) 국민당 당헌 제 102조
21) 국민당 당헌 제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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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된다. 그리고 만약 과반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적

은 표를 얻은 사람을 소거하고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 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23) 
참고로 특정 선거구에서 선출단(delegates)에 의한 후보 공천이 아니라,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에 의한 공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에

는 적합한 참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당원들이(최소 6개월 이상의

당원 기간, 후보자와의 만남 회의에 최소 1회 이상 참석) 직접 지역구 후

보를 선출할 수도 있다.24) 

(2) 정당명부 비례대표 후보

국민당의 정당명부와 그 규모는 선거법(Electoral Act)의 요구사항에 따

라서 당 최고위(the Board)가 구성하며25), 명부는 최고위가 지명한 후보자

들과 선출된 지역구 후보자들, 그 외 중복입후보를 포기한 지역구 후보자

들 등을 포함한다. 국민당 최고위는 선출된 지역구 후보자들이 정당명부

에도 동시에 입후보하기를 강력히 권장하며, 후보자들은 심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당명부에 중복 입후보할 것인지의 여부를 지역구 선출위원회(the 
Electorate Selection Committee)이나 최고위 선출 위원회(Board Selection 
Committee)에 알려야한다.26) 
정당명부 비례대표 후보도 1단계인 권역별로 명부 순위 포럼(Regional 

List Ranking Forum)과 2단계인 명부 순위 위원회(List Ranking Committee), 
두 단계를 통해 작성된다. 먼저 명부 순위 포럼의 선출단 구성원은 권역

별 전당대회의 선출단(delegate)으로서, 최소 1회 이상 후보자와의 만남

(Meet the Candidates)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권역 전당대회의 선출단이 결

정되는 선거구 회의 이전까지 최소 6개월 기간 이상의 권리당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 최고위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6개월 자격

조건을 면제해줄 수 있다.27) 
권역 명부 순위 포럼에서 명부에 지명된 후보자들은 추첨 순서대로 소

개되며, 최대 5분 간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모든 소개와 연설이

끝나고 나면 지역 조정관(regional coordinators)의 감독 하에 투표용지가 선

22) 국민당 당헌 제 112조
23) 국민당 당헌 제 113조
24) 국민당 당헌 제 114조
25) 국민당 당헌 제 119조, 121조 (a)항, 122조
26) 국민당 당헌 제 119조
27) 국민당 당헌 제 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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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단에게 전달되고 투표가 실시된다.28) 투표는 순위가 매겨지는 선호투표

제(preferential ballot)로서, 과반이 넘는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가 선정되고, 과반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소거

한 후, 다시 과반의 득표자가 나타날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이다.29)

이렇게 권역 명부 순위 포럼이 종료된 이후 3일 내로 순위가 매겨진 명

부가 명부 순위 위원회(List Ranking Committee)의 좌장인 최고위원장(the 
president)에게 전달된다. 명부 순위 위원회는 당 대표(the leader), 부대표

(deputy leader), 최고위원장(the president)과 해당 권역의 대표(the regional 
representatives)가 아닌 최고위원회 위원들(board directors), 그리고 지역 대

표들 20명으로 구성된다.30) 
명부 순위 위원회는 명단을 결정할 때에 각 권역에서의 후보 순위와 선

거구 후보,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들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현행 선거법

에 저촉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당 대표와 부대표는 명단의 1번과 2번을 차지한다. 
명부 순위 위원회의 명단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후보들과 당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며 당 내 다른 어떤 결정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 성격을

지닌다.31) 
참고로 최고위는 지역구 후보가 아닌 사람 중 최대 5명을 명부 후보로

서 지명할 수 있다. 최고위는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 이 후보들을 선발하

며, 각 후보는 전국적으로 정당에 유익하리라 기대되는 뛰어난 특징들을

지녀야 한다. 또한 지명된 후보가 차후에 지역구 후보가 되기 위해 출마

하는 것은 금지될 수 없다. 권역 명부 순위 전당대회(Regional List Ranking 
Conference)의 논의가 완료된 이후 최고위는 상기 명부 후보의 순위를 정

하게 되며, 해당 순위를 명부 순위 위원회(List Ranking Committee)에서 논

의될 수 있도록 한다.32)  
정리하면 뉴질랜드 국민당 후보 공천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 트랙

(two-track)으로 나뉘며, 둘 다 다단계 심사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구

후보의 경우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단원들이 사전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1단계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후보를 사전 심사한다. 그 다음 2단계에

서는 60여명의 선거구 당원을 대표하는 선출단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

28) 국민당 당헌 제 129조
29) 국민당 당헌 제 130조
30) 국민당 당헌 제 131조 (a)항, (b)항
31) 국민당 당헌 제 131조 (d)항
32) 국민당 당헌 제 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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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출주체 구성 & 심사방식

지역구

1단계

사전선출위원회

(the pre-selected 
committee)

-개별 선거구 당 9명
-심사방식: 심층인터뷰와 평판 조회

2단계

선출위원회

(the selection 
committee)

- ±60명 (개별 선거구의 당원 10명
당 1명으로 대표 선정)

-심사방식: 투표(과반 득표 후보가

있을 경우 최다득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최소득표자 탈락 후 재

투표의 과정을 반복)

비례

1단계

권역 명부 순위 포럼

(regional list ranking 
forum)

-선출단

-심사방식: 선호투표제

2단계

명부 순위 위원회

(list ranking 
committee)

- 당 지도부 (당 대표단, 최고위원단, 
지역 대표단 20명)

- 심사방식: 협의 후 지명 

표 25. 국민당 후보 공천 선출주체 특징

로 지역 후보자들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민당의 지역구 후보 공

천은 선거구를 단위로 상당히 분권화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내 선

출단(party delegate)이 중심이 되어 제한적인 포괄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을 단위로 명단이 작성된 이후에 전

국 단위로 당 지도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 선정 과정에 비하여

훨씬 집중화되고 배타적인 경향성이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표 7>의
비교분석 틀에서 보자면 지역구 후보 공천은 D,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B
에 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노동당 (the Labour Party)

다음으로 뉴질랜드의 제 2정당인 노동당의 후보공천 과정을 살펴본다. 
뉴질랜드 노동당은 당헌 제 8장에 지역구 후보와 정당명부 비례대표 후보

의 공천 과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민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당도 지

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공천 과정을 이원화하고 있으며, 각 후보의

공천 과정은 2단계 심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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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구 후보

노동당의 지역구 후보자는 NZ 평의회(NZ Council)와 노동당 권역 평의

회(Labour Regional Council), 그리고 각 지역구의 지역구 위원회(Labour 
Electorate Committee; LEC)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선순위가 선정되고

지역구 유권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NZ 평의회(NZ Council)는 뉴질랜드 노동당의 당 지도부 회의체로서, 원

내 노동당 의원들과 협의하여 전략적인 선출 기준(the Selection Criteria)을
마련하고,33) 지역의 각 선거구 지부에 연락을 취해 지역구 및 정당명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또 노동당 권역 평의회와 각 지역구 위원회(LEC)
는 NZ 평의회와의 협의 하에 각 지역구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를 요청한

다.34) 
후보자는 모집 공고가 개시되는 날 직전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진성당원

(a bona-fide member) 자격이 있으면 일단 누구든 노동당 선거 후보의 자

격이 있다.35) 다만 후보 지명을 위해서는 NZ 평의회가 제공하는 공식 문

서에 해당 선거구에 살고 있는 최소 6명의 권리당원의 서명이나 해당 선

거구 내 노동당 조직의 서명이 필요하고,36) 후보자는 반드시 표준화된 형

태의 이력서(curriculum vitae)를 제출해야 한다.37)

노동당의 각 지역구 위원회(LEC)는 모든 당원들과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the Question and Answer Meeting)를 후보자 모집이 끝난 이후부터

선출 회의(the Selection Meeting) 전까지 개최해야 한다.38) NZ 평의회는 노

동당 권역 평의회(Labour Regional Council)와 각 지역구 위원회(LEC)와 협

의하여 지역구별로 후보 선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39) 
한편 후보 지명이 끝난 이후에는 NZ 평의회와 LEC가 동의한 때에 모

든 후보자들은 선출회의(selection meetings)에서 연설을 하고 참여자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하며, 이 선출회의는 모든 권리당원들에게 공개된다.40) 
또 후보자 숫자가 너무 많아 관리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서 NZ 평의회가 LEC와 협의하여 사전 선출 절차(pre-selection process)를

33) 노동당 당헌 제 8조 1항
34) 노동당 당헌 제 8조 2항의 1
35) 노동당 당헌 제 8조 3항
36) 노동당 당헌 제 8조 5항의 1
37) 노동당 당헌 제 8조 5항의 2
38) 노동당 당헌 제 8조 6항
39) 노동당 당헌 제 8조 7항의 1
40) 노동당 당헌 제 8조 8항의 1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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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인원수를 줄일 수 있다.41)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선출 위원회(Selection Committee)는 (1) 

NZ 평의회(NZ Council)가 승인하고 NZ 평의회를 대표하는 3명의 당원, 
(2) 지역구 위원회(LEC)에 의해 선출된 2명 내외의 지역구 대표(이 중 1명
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함)42), 그리고 (3) 지역 당원이 선출한 지역 당원

대표 1명 등으로 구성된다.  
(1)의 세 명의 당원들 중에 적어도 1명은 여성이어야 하고, 마오리족 선

거구의 경우에는 적어도 2명은 마오리족, 최소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43) 
그리고 (2) 지역구 위원회(LEC)는 후보 선출 12개월 이전까지 최소 6회
이상의 모임을 소집해야 하고 최소 1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보유해야 한

다.44) 또한 만약 이와 같은 지역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지역구의 경우

에는 4명의 지역구 위원회 선출단(LEC delegates)이 선출 회의에 참석하는

한, 1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45) 
선출 위원회(Selection Committee)는 퇴임 전까지 선출 회의에 참석한 당

원들의 지명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2회의 비밀투표(secret floor ballots)를 실

시해야 한다.46) 우선 비밀투표 중 첫 번째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해

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최소 1년 이상의 권리 당원의 자

격이 있어야 한다.47) 또한 첫 번째 비밀투표의 결과는 선출위원회에 제출

되어야 하며 선출 회의(the selection meeting)에서 선호 후보자에 대한 1표
로 계산되어야 하고 선출위원회에 의해 특별 가중치가 주어진다.48) 다음

두 번째 비밀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

야 하고, 최소 1년 이상의 권리 당원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

점이나, 첫 번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49) 
선출 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선출되면 회의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이름을

공식 발표해야한다. 만약 선출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서든 공식적인 투표

절차에 의해서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NZ 평의회에 보고하

여 NZ 평의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50) 또 모든 후보자

41) 노동당 당헌 제 8조 8항의 3
42) 노동당 당헌 제 8조 11항의 4
43) 노동당 당헌 제 8조 11항의 1 
44) 노동당 당헌 제 8조 11항의 3
45) 노동당 당헌 제 8조 11항의 5
46) 노동당 당헌 제 8조 14항
47) 노동당 당헌 제 8조 15항의 1 
48) 노동당 당헌 제 8조 15항의 2
49) 노동당 당헌 제 8조 15항의 3
50) 노동당 당헌 제 8조 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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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선출 위원회에서 거부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적합한 당원을 후보

자로 선출하거나, 또는 후보자 선출 문제를 다시 NZ 평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51) 
한편 NZ 평의회는 어떤 선거구든 후보자 서약을 어기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후보자라 판단될 경우에는 후보를 사

퇴시킬 수 있으며, 당헌의 규정이 심각하게 위배되었다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 후보자 선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52) 

(2) 정당명부 비례대표 후보

다음 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는 권역 명부 전당대회(Regional List 
Conference)와 검토위원회(Moderating Committee)의 다단계 투표 절차를 통

해 명단이 결정된다. 
먼저 정당명부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6명의 권리당원에게 추천을 얻거

나 노동당 내 지역구 조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추천

양식은 노동당 사무총장(the General Secretary)이 제공하고 NZ 평의회의 승

인을 받은 공식 문서여야 하고, 후보를 추천·지명하는 당원은 최소 1년 동

안의 권리당원 자격이 요구된다. 정당명부 후보자로서 지명되는 후보자

인원수에 관한 제한은 없다.53) 
한편 현직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후보자들이 정당 명부에 올라가는 것

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노동당 대표(the Leader)나 최고위원장(the 
President), 마오리족 수석 부의장(senior vice president)에게 요청하여 제외

될 수 있다.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들은 당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 또는 조직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와 같이 후보가 명부에 오르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

하고 모든 지역구 후보들(현직 의원 포함)은 마오리족 전당대회(Te 
Kaunihera Maori list conference)나 권역별 명부 전당대회(a regional list 
conference)를 통해 노동당의 정당 명부에 올라야 한다.54) 또한 정당 명부

에 오르기 원치 않는 후보들은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면제권을 얻어

야 한다.55)     

51) 노동당 당헌 제 8조 17항
52) 노동당 당헌 제 8조 18항의 1, 2
53) 노동당 당헌 제 8조 19항의 1, 2, 3, 4 
54) 노동당 당헌 제 8조 20항의 1-4
55) 노동당 당헌 제 8조 20항의 5



- 73 -

노동당 정당 명부에 오르는 후보자들은 뉴질랜드 국내에 거주하는 시민

이어야 하고 후보 지명 이전 시점까지 최소 1년의 이상의 권리 당원 자격

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권리 당원 기간 자격을 면제받으려면 NZ 
평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권역별 명부 전당대회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공지되어야 한다.56) 또한 정당 명부에 등록되는 모든 후보자는 노동당의

당규를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최소 2명의 권리당원이

이를 공증해야 한다.57) 
노동당 본부(Head office)에 후보자 지명 리스트가 제출되면 노동당 사무

총장은 후보자의 희망에 따라서 적절한 권역(region)에 후보 명부를 할당

해야 한다.58) 노동당의 각 권역 평의회(Labour Regional Council)는 해당 권

역의 당원들이 정당 명부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당한 참여의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1회 이상의 권역 명부 전당대회(Regional List 
Conferences)를 해당 권역에서 개최해야 한다.59) 권역 명부 전당대회는 오

직 해당 권역에 살고 있는 현 권리당원과 당비를 납부하는 당내 조직에게

만 공개된다. 전당대회는 후보자의 공식 연설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

되며, 후보자는 반드시 공식 연설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세션에 참여해야

한다. 이때, 마오리족의 경우 특정 의례가 허용된다.60)  
한편 권역 명부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권리당원 및 조직은 명

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소수인종, 장애인, 연령, 지정학적 인구 분포 등의

특성이 권역 명부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

해야 한다.61) 권역 명부 전당대회에 참가해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권리당원 또는 권리조직의 일원이었던 자로서

또 다른 권역 명부 전당대회나 마오리족 전당대회에서 이미 투표하지 않

은 자이어야 한다.62) 
각 권역 명부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유권자들은 1인 1표, 직접선거의 원

칙에 의거하여,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해당 권역의 후보자(현직 의원 포

함)를 순위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63) 명부 전당대회의 투표는 당 선거관

리위원의 감독 하에서 각 권역별로 집계되며,64) 선호 투표(the preference 

56) 노동당 당헌 제 8조 21항의 1-3
57) 노동당 당헌 제 8조 21항의 5
58) 노동당 당헌 제 8조 21항의 6
59) 노동당 당헌 제 8조 23항의 1
60) 노동당 당헌 제 8조 24항의 1-4
61) 노동당 당헌 제 8조 22항
62) 노동당 당헌 제 8조 27항 1
63) 노동당 당헌 제 8조 27항 2, 5, 6
64) 노동당 당헌 제 8조 2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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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는 선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권역별로 후보자 순위를 집계한

다.65) 
권역 명부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는 검토위원회(moderating committee) 회

의가 개시되는데, 그 전까지 각 권역별 투표 결과는 검토위원회에 보고된

다. 검토위원회에서는 최종적인 전국 단위에서 정당 명부의 순서가 결정

된다.66) 
검토위원회는 NZ 평의회(NZ Council)와 3명의 코커스(caucus)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때 3명의 코커스 위원 중 최소 1명은 여성이어야 하고, 3명
중 당 대표(the leader)와 부대표(deputy leader)를 포함해야 하며, 나머지 인

물은 반드시 코커스에서 선출되는 인물이어야 한다.67) 검토위원회의 위원

장은 당의 최고위원장(the party president)이 맡으며 검토위원장에게는 캐스

팅보트(casting vote) 권한이 주어진다.68) 검토위원회의 투표에도 1인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69) 한편 검토위원회에서 3명의 코커스 위원을 제외한 나

머지 위원들 중 누구도 지역구 후보자나 정당 명부 후보자가 될 수 없으

며, 만약 NZ 평의회 위원이 지역구 후보나 정당명부 후보자가 되었을 경

우, 해당 권역은 검토위원회에 소속되는 대체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70) 
검토위원회는 권역별 명부를 검증하고 소수인종, 장애인, 연령, 지정학

적 인구 분포 등의 특성이 권역 명부 대표성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71) 명부에는 최소한 65개의 자리가 마련된다.72) 검토위원회

는 먼저 명부의 첫 65개 자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투표 절차에 따라 단독

으로 후보자 순위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 선택적으로 추가 5개의

자리(예컨대 66위~70위)에 대해서는 선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73) 
또한 노동당 정당 명부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규칙들이 적용된다. 

명부의 1번과 2번 자리는 당의 대표(the leader)와 부대표(deputy leader)가
차지하고, 3번 자리는 당의 최고위원장(Chairperson)이 요구할 수 있으며, 
검토위원회는 3번 자리부터 투표 결과를 검토한다. 검토위원회에서는 각

명단의 자리 순서에 넣을 인물에 대해 한 표씩 행사하는데, 과반이 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표를 적게 받은 인물부터 차례로 소거하고, 

65) 노동당 당헌 제 8조 30항
66) 노동당 당헌 제 8조 38항
67) 노동당 당헌 제 8조 39항
68) 노동당 당헌 제 8조 41항
69) 노동당 당헌 제 8조 40항
70) 노동당 당헌 제 8조 42항 1-4
71) 노동당 당헌 제 8조 43항 1
72) 노동당 당헌 제 8조 46항 1
73) 노동당 당헌 제 8조 44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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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출주체 구성 & 심사방식

지역구

1단계

NZ 평의회, 권역

평의회(Labour 
Regional Council), 
지역구 위원회(LEC)

- 공청회(the Question and Answer 
Meeting)

- 심사 방식: 선출주체 간 협의 후

지명

2단계

2개의

선거구 거주

당원 그룹

or
NZ 평의회

- 선출 위원회가 주관함. 
- 선출위원회는 NZ 평의회 대표(3), 
지역구 대표(2), 지역 당원 대표

(1) 등으로 구성됨

- 심사방식: 2개의 선거구 거주 당

원 그룹으로 투표를 실시, 둘 중

한 투표 집단 결정에 가중치 부

여

비례
1단계 권리당원 및 조직

-권역 명부 전당대회(Regional List 
Conferences)에서 선호 투표(the 
preference vote) 실시

2단계
검토위원회(moderating 

committee) 
-검토위원회는 NZ 평의회, 코커스 

위원(3)로 구성됨. 

표 26. 노동당 후보 공천 선출주체 특징

과반이 넘는 후보자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 투표 절차를 반복하여 명부의

순서를 채운다.74) 
노동당의 후보 공천 시스템을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지역구 후보자

풀(pool)은 먼저 당의 지도부가 포함된 회의체인 NZ 평의회와 권역 평의

회, 그리고 선거구의 지역구 위원회 세 주체 간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검증한다. 그 다음 선출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원들의

비밀 투표가 진행되고, 두 집단 중 한 집단에는 선출위원회에 의해 가중

치가 부여된다. 만약 투표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엔 NZ 평의회가 최종적

인 결정을 내린다. 
다음 비례대표 후보자는 우선 권역 평의회(Labour Regional Council)가

주관하여 권역별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권리당원 및 조직들이 참여하여

선호투표를 실시하여 1차적으로 후보자망을 좁힌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검토위원회가 1위부터 65위까지 후보자 순위에 대해 각각 투표하고, 나머

지 66위부터 70위까지에 대해서는 선호투표를 선택적으로 실시하여 비례

대표 명부를 최종 결정한다. 

74) 노동당 당헌 제 8조 45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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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65위: 단독으로 후보자 순위

투표

- 66위~70위: 선택적으로 선호 투

표 실시
 
이처럼 이원화된 노동당의 후보 공천 시스템을 앞의 분석 틀 <표 7>에

따라 유형화하면, 지역구 후보 공천의 경우에는 D,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경우에는 B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선정주체

포괄적 배타적

분권화 수준

집중화 A
B

국민당 비례대표

노동당 비례대표

분권화 C
D

국민당 지역구

노동당 지역구

표 27. 뉴질랜드 주요 정당의 후보 공천 시스템 유형

4.3. 헝가리의 연동방식과 공천제도

1) 헝가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헝가리의 선거법은 민주화 이후 2010년에 큰 변화를 겪었으며, 2010년
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89년 민주화 이행 이후

2010년까지 지속된 선거법의 큰 틀은 헝가리 헌법 1949년-20호(1949년, 
Act XX of 1949 on the Constitution of Hungary)와 선거법 1989년-34호(1989
년, Act XXXIV of 1989 on the Elections of Members of the Parliament), 그리

고 1997년의 선거과정에 관한 법률 1997년-100호(Act C of 1997 on 
Electoral Procedure)에 의해 규정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2010년 여당 연합

이 2/3의 절대다수를 확보하면서 시작되었다. 공법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

편되었으며, 2011년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고 선거제도 또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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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연계해서 선발하는 연

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다룬 독일, 뉴질랜드와는

달리 선거제도를 자주 변경해 왔으며 2010년 총선에서 빅토르 오반이 이

끄는 보수정당 피데즈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뒤 선거법을 개정하여 다당

제 하에서 제1당을 과다대표하는 연동방식을 도입하여 2014년 총선에서

2010년보다 득표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45%의 총득표로 의석점유율

을 늘려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헝가리의 선거제도 개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세력의 다수 의석 확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된 사

례이다. 

가) 2014년 이전의 선거제도

헌법과 기본법에 의해 헝가리 의회의 의원들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4년마다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헝가리는 혼합형 제도를

채택하여 각 정당의 개별 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고, 정당들이 명부를

작성하여 서로 경쟁한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민주주의 이행의 일환으로

1989년에 법률 34호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386석의 원내 의석이 4년
의 임기를 바탕으로 혼합식 선거제도에 의해 배분된다. 176석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개별 선거구에서 결정된다. 이에 더해 광역지역구에서 최

대 152석, 그리고 전국단위 정당명부에서 최소 58석이 결정된다. 유권자들

은 두 개의 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의 후보에게, 다른 한 표는 20
개의 광역지역구(19개의 주와 수도인 부다페스트)의 정당명부에 투표한다. 
전국구의 경우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지 않는다. 
개별 지역구의 경우, 후보선정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은 최소한 750명의

유권자들의 추천이 필요하다. 지역구의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들

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면 당선이 확정된

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후보가 없을 경우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

사이에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결선투표는 최소한 25%의 유권자가 참여

할 때 유효하며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만일 투표율이 25% 이
하일 경우 해당 지역구는 공석으로 처리되고 최소한 1년이 지난 뒤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광역지역구의 정당명부의 경우, 정당이 광역지구에 명단을 제출하기 위

해서는 해당 광역지역에서 최소한 2명, 그리고 전체 지역구의 1/4 이상에

서 후보를 내야한다. 개별 유권자는 1개 정당의 정당명부에 투표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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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의석배분은 하겐바흐-비숍 쿼터(Hagenbach-Bischoff quota)에 의해

결정된다. 광역지역구 정당명부를 통해 최대 152석의 의석이 배정될 수

있지만, 하겐바흐-비숍 쿼터 방법을 적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125석에서

130석 사이에서 광역지역구 의석배분이 결정되고, 나머지 의석은 전국구

를 통해 배정된다. 
하겐바흐-비숍 쿼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계산된다. 각 광역지

역구에서 모든 정당명부에 대한 유효투표수를 합산한다. 지역의 선관위는

광역 지역구에 할당된 의석수에 1을 더한 뒤, 지역의 총유효투표를 이 숫

자로 나누면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각 정당의 명부가 획득해야 할 표의

수가 결정된다. 

하겐바흐비숍쿼터지역내의석수
지역내총유효투표수

각 정당이 해당 지역의 정당명부를 통해 획득한 표수를 이 쿼터로 나누

어몫을 구하면 해당 정당이 지역에서 차지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구할 수

있다. 쿼터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 뒤 남은 표는 잉여투표로 계

산된다. 하겐바흐-비숍 쿼터를 통해 광역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여전히 빈 의석이 남게 된다. 이 경우 하겐바흐-비숍 쿼

터의 2/3에 해당하는 나눔수를 계산하여, 잉여투표를 기준으로 해서 남은

표수가 비숍 쿼터의 2/3에 해당할 때까지 의석을 배분한다. 이 작업 이후

에도 의석이 남고 잉여투표가 발생하면, 광역 지역구에서 더 이상의 의석

배분 절차를 멈추고 나머지 잉여투표를 전국구로 이전시켜 합산하여 전국

구에서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만일 정당이 2/3 규칙에 의해 의석을 배분

받은 경우, 이 의석은 기존의 쿼터를 통해 배정된 다른 정당명부 의석에

비해 적은 표 수로 의석을 배분받았다. 따라서 전국구 단위의 잉여투표

를 계산할 때 이 차이를 계산하여 반영하게 된다. 정당 A가 2/3 규칙을

통해 1석을 배정받았다면 해당 의석은 적은 투표수를 바탕으로 배분된 의

석이므로 전국구 잉여투표 계산에서 쿼터의 1/3 에 해당하는 표 만큼을 삭

감하는 것이다. 
정당투표 역시 과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해야 하며, 투표율이 과반

에 미치지 못하면 재투표를 실시한다. 재투표의 경우 지역구 투표와 마찬

가지로 투표율이 25%를 넘을 때 유효하다. 헝가리의 정당투표도 소수정당

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전국의 득표수를 총합하여 5% 이상의 지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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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 득표수

득표수

/H-B 
쿼터

획득

의석

잉여투

표

2/3 규칙
 의석

최종

잉여투표

FKgP 2,954
Centrum 62,563

Munkaspart 19,636
MSZP 482,323 12.80 12 29,971 1 -7,725
SZDSZ 104,474 2.77 2 29,082 1 -8,614
MIEP 76,063 +5,917

Fidesz-MDF 345,181 9.16 9 5,917
총계 1,093,194 23 2

표 28. 부다페스트 광역지역구 정당명부 의석배분 및 잉여투표 계산
부다페스트 지역구 총 의석수: 28
하겐바흐-비숍 쿼터: 1,093,194 / (28+1) = 37,696
2/3 나눔수: 37,696 * (2/3) = 24,131  

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5%의 득표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역

구에서만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 부다페스트의 정치자본정책자문연구소

(Political Capital Policy Research and Consulting Institute(이하 Political 
Capital), 2002)는 2002년 총선의 부다페스트 광역지역구의 선거결과를 예

시로 광역 비례대표의 의석배분을 설명하고 있다. 

위의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KgP, Centrum, Munkaspart, MIEP
는 5% 득표라는 최소 의무조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공식에 따라 하겐바흐-비숍 쿼터로 의석을 계산해

보니 MSZP, SZDSZ, 그리고 Fidesz-MDF가 각각 12석, 2석, 9석을 배정받

았다. 총 28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23석이 배정되어 5석이 남아있기 때문

에 2/3 규칙을 적용하여 잉여투표를 기준으로 의석을 다시 배분한다. 그
결과 MSZP와 SZDSZ의 잉여투표가 쿼터의 2/3인 24,131표보다 많은 잉여

투표를 보유하고 있어서 각각 1석씩을 추가로 배정받게 된다. 
하지만 Fidesz-MDF의 경우는 잉여투표가 쿼터의 2/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 추가 의석 배분결과를 반영하여 잉

여투표를 다시 계산한 결과가 <표 28>의 마지막 열에 기재되어 있다. 비
례의석 1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하겐바흐-비숍 쿼터 만큼의 표가 필요하

지만 MSZP와 SZDSZ는 쿼터에 못미치는 잉여투표로 1개의 의석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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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받았기 때문에 쿼터와 잉여투표의 차이만큼을 전국구로 이전되는 잉

여투표에서 삭감한다. MSZP의 경우 추가 의석은 쿼터에 해당하는 37,696
표가 필요하지만 2/3 규칙을 통해 29,971표로 의석을 받았으므로 그 차이

인 7,725표를 전국구 잉여투표에서 삭감하는 것이다. SZDSZ의 경우도 같

은 방식으로 최종 잉여투표를 계산한다. Fidesz-MDF는 2/3 규칙을 통해 의

석을 배분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잉여투표인 5,917표가 그대로 전국

구로 이전된다.  

유권자

투표 1:
소선거구 지역구

개별 후보자

투표 2:
광역지역구

비례대표 정당명부

소선거구

최다득표 당선자

광역 지역구

정당명부 당선자

잉여투표

의회 - 386석

전국구

정당명부 당선자

176석 최소

152석

최소

58석

그림 14.  헝가리 의회의 의석배분

전국구에서의 의석배분은 개별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획득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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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광역지역구의 정당투표에서 의석을 배분하는데 고려되지 않은 ‘잉여투

표’를 합산하여 진행한다. 최소한 7개의 광역지역에서 정당명부를 제출한

정당은 전국구 정당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헝가리의 전국구는

개별 지역구와 광역 지역구에서 발생한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

로 만들어졌다. 전국구를 통해 최소 58석의 의석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통
상적으로는 65석에서 70석이 전국구에서 결정된다. 전국구에서는 의석배

분을 위해 동트 쿼터(d’Hondt quota)를 사용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년도 루스모어-핸비 지수

1990년 총선 20.18
1994년 총선 21.15
1998년 총선 12.28
2002년 총선 11.7
2006년 총선 6.47
2010년 총선 13.84
2014년 총선 22

출처: Mécs(2016)

표 29. 헝가리 총선거의 불비례지수

헝가리는 1989년 정해진 선거제도를 통해 6차례 총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광역지역 정당명부는 지역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로 비례성이

다소 낮았으며, 전국구에 배정된 의석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광역 지역

구의 의석배분 결과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보완하는데 제한적인 역할에 머

물렀다. <표 29>는 루스모어-핸비 지수(Loosemore-Hanby Index)를 통해 연

도별로 헝가리 총선의 불비례성을 계산한 결과이다(Mécs 2016). 1990년 총

선의 경우에는 20.18%의 의석이 투표 결과와 다르게 배정되었다는 의미이

다. 완벽한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20.18%의 의석의 선거

결과다 달랐을 것이라는 의미이다(Samuels and Snyder 2001). 이 기간동안

선거에 따라 불비례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2006년을 제외하면

불비례성의 정도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현재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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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총선 이후 헝가리의 헌정 제도가 개편되었고, 2011년 선거에 관

한 법률 203호(Act CCIII of 2011 on the Elections of Members of the 
Parliament)가 채택되었다. 의원 정수가 386석에서 199석으로 줄어들었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혼합형의 성격을 유지하였고, 지역구와 전국구 의석이

연계되는 연동형 제도를 채택하였다. 새로운 선거법에 따르면 총 199석의

의석 중 106석이 지역구에서 선출되고 93석이 전국구를 통해 선출된다. 
광역지역구는 폐지되었고, 그 대신 유권자들은 전국구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제도 하에서는 광역 지역구의 정당명부에 유권자들

이 투표하고 전국구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사표’를 취합하여 의

석을 배분했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광역 지역구가 사라지고 유권자들

이 지역구와 전국구 정당명부에 투표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의원의 임기

는 마찬가지로 4년이다. 
개별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수제

의 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바뀌었다.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추천인의 숫자가 750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들었고 결선투표제가

폐지되었다.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자로 결정되며, 
이전 제도에서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했던 50% 이상

의 투표율 조항은 삭제되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투표율과 무관하게 최

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게 된다. 
새로운 선거법은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역구의 인구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구당 인구수는 대체로 유사하게 유지해

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15%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20% 이상은 차이가 날 수 없음을 명기하였다. 행정구역의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지역구를 정할 수 없게 하여 지역구의 통

일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지역구의 인구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지역

구당 인구수의 차이가 클 경우 표의 등가성의 원리와 배치된다는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2005년 판결75)에 따른 것이다. 총 의석수의 축소에 따라 지

역구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표의 등가성을 위해 지역구당 인구수를 조정

해야 하기 때문에 헝가리는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갔다. 
과거에는 광역 단위에서 정당투표를 하고 전국구의 경우 유권자들이 직

접 투표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선거제도에서는 광역 단위의 정당명부 투

표가 사라지고 유권자들이 전국구 정당명부에 직접 투표를 하게 된다. 개
별 정당은 전국구 정당명부를 작성하는데, 9개 광역선거구와 부다페스트

75) 헝가리 헌법재판소 판결 22/2005 (VI.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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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소한 27명의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만이 전국구 정당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정당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자치구 또

한 전국구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소수민족 자치체들은 소수민족으

로 구성된 명부를 별도로 제출하게 된다. 
전국구 단위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표가 합산된다. 첫째, 유권자들은 정

당 명부 또는 소수민족 명부에 투표를 하게 된다. 유권자가 자신을 소수

민족으로 등록한 경우 정당 명부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소수민족 명부에

만 투표할 자격이 주어진다. 소수민족에 속하지 않는 일반 유권자의 경우

는 정당 명부에 투표하게 되며, 소수민족 명부에는 투표할 수 없다. 둘째, 
지역구의 ‘잉여 투표’들이 전국구 의석 배분을 위한 표 계산에 포함된다. 
과거 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모든 후보들의 표가 잉여 투표로 간

주되어 전국구 단위에서 합산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선거법은 잉여 투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새롭게 정의하

였다.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당선자의 경우에도 ‘승자 잉여투

표(winner surplus votes)’가 전국구 단위에서 합산된다. 승자 잉여투표의 계

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지역구에 A, B, 그리고 C 세 후보가 출

마하였는데 A 후보가 10,000표를 얻어 당선되고 B 후보가 5,000표, C후보

가 2,000표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지역구는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이기 때

문에 낙선한 B와 C 후보의 표는 지역구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잉여 투표로 전국구 비례대표 표 계산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더해

A후보도 5,001표만 얻었어도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는데 10,000표를 얻었

기 때문에 초과 득표분인 4,999표가 잉여 투표로 계산되어 전국구 비례대

표 의석을 배분하는 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헝가리 민주제도 및 인권 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2014년 총선에서 새

로운 승자 잉여투표 계산법으로 인해 여당인 피데즈는 총 199석의 의석

중 93석의 전국구 의석에서 6석을 추가로 더 차지했다(OSCE/ODIHR 
2014). 전국구 의석은 동트 쿼터(d’Hondt quota)에 의해 계산되며, 투표율

의무조항은 삭제되었다. 전국구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최소

한 5%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봉쇄조항은 유지되었다. 따라서 정당명부

투표와 소수민족 명부 투표를 합산하여 전체 투표의 5%을 얻지 못하면

전국구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만일 정당이 연합해서 공동명부를 작성

할 경우, 두 정당이 연합하면 1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두 정당 이

상이 공동명부를 작성할 경우 최소지지율이 15%로 올라간다. 새로운 제도

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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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투표 1:
소선거구 지역구

개별 후보자

투표 2:
전국구 비례대표

정당명부

소선거구

최다득표 당선자

106석

전국구

정당명부 당선자

93석

잉여투표

의회 - 199석
그림 15. 2008년 개정 선거법에 따른 헝가리 의회

의 의석배분

전국구 투표 계산에 있어서 새롭게 추가된 조항은 소수민족 명부에 대

한 우선적 의석배분(preferential mandate for nationality) 조항이다. 정당 명

부와 소수민족 명부, 그리고 잉여투표를 모두 합산한 뒤 전국구 의석 수

인 93으로 나눈다. 그 몫을 다시 4로 나누면 우선배분 쿼터를 구할 수 있

다. 만일 소수민족 명부가 우선배분 쿼터만큼 득표를 하게 되면, 1개의 의

석을 배분받게 된다. 2014년의 경우 우선배분 쿼터를 통해 의석을 배분받

은 소수민족은 없었다(Mécs 2016).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헝가리 시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들의 경우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전국구에서 명부 투표만 할 수 있으며 지역구 투표는 할 수 없다.  
헝가리의 새로운 선거제도는 종전의 제도와 비교할 때 불비례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일단 승자독식의 원리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지역구

의석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과거 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이 총 의석의 45.5%였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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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3.2%로 늘어났다. 이에 더해 승자 잉여투표의 도입은 불비례성을 더

욱 높였다. <표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진 2014년
총선의 불비례성 지수가 22로 민주주의 이행 이후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불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은 2010년에 집권한

피데즈가 주도하였으며, 실제로 2014년과 2018년 총선에서 피데즈가 주도

하는 정당연합이 2010년에 비해 더 낮은 지지율을 얻고도 2/3 이상의 절

대다수 의석을 획득하였다. 

다) 헝가리의 연동형 선거제도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헝가리의 선거제도는 연동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출발부터 독일과 뉴질

랜드와 비교할 경우 비례성이 낮으며, 2011년 선거법 개정 이후 불비례성

이 더욱 높아졌다. 헝가리가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비례

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연동 방식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

에서 찾을 수 있다. 
선거법 개정 이전 2010년까지 헝가리가 채택했던 연동방식은 병립형과

연동형을 조합한 형태이다.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에서 단순다수제를 통

해 승자독식의 형태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광역 지역구에서는 정당 명부

에 투표하여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이다. 지
역구와 광역 비례대표제는 서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형 제도 중 병

립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은 지역

구 선거에서 발생하게 되며,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한 이른바 ‘사표’를 잉

여 투표로 명명한 뒤 전국구 의석 배분에 사용하여 지역구의 승자독식 원

리에 의해 발생한 불비례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연동의 원리의 측면

에서 볼 때 헝가리의 선거제도는 따라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아질수록 사표가 줄어들고 소수 정당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져서 다당제와 친화적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헝가리의 선거제도가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선거에서 피데즈와 기독민주인민당 연합이 2/3
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10년 선거

에서 피데즈와 기민당 연합이 대승을 거둔 것은 피데즈의 높은 지지율에

서 1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총 의석 대비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

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구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는 보정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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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을 독일 및 뉴질랜

드와 비교해 보면 헝가리 제도의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독일은 법정

기준 의석수 598석이 지역구 의원 299석, 비례대표 의원 299석으로 반반

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과의석을 허용하고 있

다. 뉴질랜드는 총 120석 중 지역구 71석, 비례대표 49석으로 비례대표의

비율이 독일에 비해 낮고 지역구 의원의 비중이 더 크다. 하지만 뉴질랜

드 역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의석의 규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증

가시킨다. 
헝가리는 2011년 개정 전 제도의 경우 386명의 의원 중 지역구에서 176

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210명이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된다. 210명의 비

례대표 의원 중 최대 152명이 광역지역의 정당명부에 의해 선출되며 최소

58명의 의원이 전국 정당명부를 통해 결정되는데, 지역의 비례대표는 지

역구 투표와 연동되지 않으며, 제한된 전국구 의석배분을 통해 불비례성

을 보완하게 된다. 전국구의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지역구에

서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출발부터 크지 않은 것이

다. 2010년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0년 선거에서 피데즈-기민당 연합은 지역구의 1차 투표에서 53.4%를

득표했지만, 총 지역구 의석 176석 중 173석(98.3%)을 차지하였다. 피데즈-
기민당 연합은 지역구 선거에서 과반을 조금 넘는 득표율로 98%의 지역

구 의석을 석권하였다. 따라서 잉여 투표가 발생한 지역구는 3개의 지역

구뿐이며 그 결과 전국구 의석배분에서 총 64석 중 3석을 배분받았다. 전
국구 의석을 통해 비례성을 보정한 결과 피데즈-기민당 연합은 총 386석
중 263석을 차지하여 약 68%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피데즈-기민당 연합의

광역단위 정당투표 득표율은 52.7%이다. 피데즈-기민당 연합이 지역구와

광역단위 정당투표에서 얻은 표를 고려할 때 헝가리의 연동방식이 불비례

성을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약간 넘는 득표율로 2/3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만일 전국구의 보정효과가 없었다면 불비례성은

더욱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피데즈-기민당 연합의 절대다수 확보와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장기

집권 행보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지역구 선거

가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가

장 높은 제1당이 과대대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광역 지역구 단위

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구의 승자독식 구조에도 불구

하고 양당제로 수렴하기보다는 다당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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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건 속에서는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보정할 수

있는 추가의석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례성을 높여야 하는데 헝가리의 경우

보정의석인 전국구 의석의 크기가 제한적이어서 불비례성을 보정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다당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피데즈-
기민당 연합이 지지율을 높이며 1당으로 부상하여 지역구 의석을 거의 석

권하였고,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 피데즈-기민당 연합은 2/3 이상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

하였다. 
2010년 선거에서 빅토르 오르반이 이끄는 피데즈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원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개헌에 착수하였다. 오르반은 의회 의석수를

반으로 줄이고 농촌을 주된 지지기반으로 하는 피데즈에 유리하도록 지역

구를 새로 획정했다. 농촌 지역의 지역구는 상대적인 인구수를 줄여 의원

숫자를 늘리고, 도시 지역의 지역구는 많은 인구를 보유하게 하여 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를 줄였다(Scheppele 2014). 지역구 선거는 결선

투표를 폐지하고 1차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

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또한 피데즈의 의석을 극대화하는 방

향으로 변화시켰다(Scheppele 2014). 2014년 선거에서 피데즈는 2위 정당을

큰 표 차로 따돌리고 지지율 1위를 차지하였지만, 2010년 선거에 비해 지

지율이 하락하였다. 지지율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

해 피데즈의 의석 점유율은 더 높아졌다. 
피데즈는 정당 지지율 1위를 유지하였으나 50%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

하고 있었다. 지역구에서 결선투표 제도를 없애고 1차 투표에서 단순다수

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개정안은 피데즈 후보가 최다득표를 하여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을 극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서 지역구 선거 낙선자뿐만 아니라 당선자를 보상하는 연동방

식을 고안하였다. 피데즈는 당선자의 ‘초과득표’를 보상해주는 연동방식을

고안하여 2014년 총선에서 44.87%의 득표로 199석 중 133석을 차지하였

고, 2018년 총선에서는 49.27%의 득표로 199석 중 133석을 유지하였다.  
 
2) 피데즈의 공천 시스템

정당의 공천제도의 관한 연구는 정당별로 공천 규칙이 바뀌고 비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헝가리 등 신생민주주의의 경우 정당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제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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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낮기 때문에 정당의 내부 거버넌스(governance)가 잦은 변화를 겪

는다. 이에 따라 후보 공천과정도 잦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정당 별로 큰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당의 공천규칙의 변화가

갖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더해 일부 중요한 당내 후보

선정 규칙은 종종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막후의 협상과정

에서 통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공천과정은 실제로 명목상의

규칙과는 다르게 운영되기도 하며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천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한 사전 연구들은

공식 또는 비공식 공천제도 자체의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공천 결과 선

정된 후보들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Papp 
and Zorigt 2016). 따라서 본 절에서는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주요

정당의 당헌에 제시된 후보 공천 관련 조항을 분석하는 작업을 대신하여, 
최근 3번의 선거에서 절대다수를 획득한 헝가리의 집권 정당인 피데즈의

정당 내부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 변화가 피데즈

의 후보공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헝가리의 주요 정당 중 2018년 선거에서 최대 의석(199석 중 133석)을

차지한 보수주의 정당 피데즈의 공천 시스템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피데즈의 경우 창당 이후 수 차례 조직의 변화를 겪어왔다. 청년 중심의

자유주의 정당으로 출발한 피데즈는 초창기에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하였

고 1990년대에도 분권화된 정당구조와 지역 중심의 후보 선발 제도를 갖

추고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 출발한 피데즈는 느슨한 비공식

적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당의 제도화와 중앙집권화에 대해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내에 직접 민주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었으며 당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피데즈 전국위원회 위원

들은 지역의 당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되었고 전국위원회에 참여하

는 위원들의 표는 지역별 당원 숫자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졌다. 
하지만 피데즈의 당내 직접민주주의와 낮은 제도화 수준은 원내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당내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 하면서 점

차 약화되기 시작한다(Marjai 2012). 1990년 원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적인 정당의 원내 대표 자리가 신설되었고 빅토르 오르반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원외 정당 활동의 경우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었고

오르반이 당대표로 선출된 1993년 이전에는 당대표 자리가 존재하지 않았

다. 1993년 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오르반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조

직의 성격이 강하던 피데즈를 위계적인 중앙집권적 선거정당으로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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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van Biezen 2003).  
피데즈는 정당 구조의 변화와 함께 후보선정 과정 또한 실질적으로 정

당 리더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변화를 겪는다. 당헌에 규정된 명목상의

규칙은 여전히 지역 중심의 후보선정 과정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후보선

정 결과에 대한 중앙당의 거부권 강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정당 리더의

거부권 조항 신설 이후 후보자들은 여전히 명목상으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대표와 대표 보좌그룹에서 후보를 결정

하는 중앙 집중화된 후보선정 과정이 자리잡았다(Marjai 2012). 실제로 헝

가리에서 총선에 참여한 후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

의 후보들이 후보선정 과정이 중앙 집중화되고 배타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정당 지도부가 자신이 후보로 선정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

고 있었다(Papp and Zorigt 2016). 
본 절에서는 피데즈의 공천제도의 변화에 대해 간략이 서술하였지만, 

2010년 선거법의 변화는 피데즈 이외의 정당의 공천제도에도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구 선거가 1차 선거에서 단순다수제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면서 피데즈를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선거연합

을 결성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 과거 제도에서는 결선투표가 있

었기 때문에 차후에 지역구 결선투표를 위한 선거연합을 자연스럽게 구성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선거제도에서는 결선투표가 없을 뿐만 아니

라 과반수 득표 규정도 삭제되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

연합을 결성해야 하는 유인이 강화되었다. 헝가리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제

적 성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합당은 어렵지만 소선거구제의 승리를 위해서

는 정당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에 더해 개정된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배분에서 승자에 대한 보상

을 진행하기 때문에 설령 지역구 선거에서 피데즈 후보에게 패배하더라도

최소한의 격차로 패배하는 것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도 유리하기 때문

에 선거연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소선거구-단순다수제 하에서 선거

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군소정당들은 정당 지도부가 협상에 나

서서 후보들의 선거출마를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한다(Papp and Zorigt 
2016).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2010년 선거제도 개편 이후 피데즈 이외의 정당

의 공천과정에서도 정당 지도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요소가 강화되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떤 정당이 어떤 지역구에서 후보를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구 단위에서 정하기 어려우며 정당 지도자급에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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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헝가리의 공천제도

는 앞에서 제시한 유형구분으로 보자면 분권화의 수준이 낮고 선정주체가

배타적인 B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4. 루마니아의 연동방식과 공천제도 

1) 루마니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냉전 종식과 민주주의 이행 이후 중부 및 동부유럽의 선거제도는 비교

적 안정되게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된다(Birch et al 2002). 하지만 루마니아

의 경우는 선거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루마니아의

선거제도는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비례대표제에서 점차 배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Pilet and De Waele 2007). 본
절에서는 루마니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게 된 정치적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루마니아의 연동방식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민중봉기로 차우세스쿠 체제가 붕괴하면서 성립된 과도정부는 1990년

대통령 직선제와 폐쇄형 정당명부에 투표하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

였다. 루마니아의 비례대표 의석배분은 광역 지역구와 전국구의 두 개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은 41개 광역지역구에서 정당투표를 한다. 
광역 지역구에서 헤어 쿼더 방식을 사용해 의석을 배분한 뒤, 사용되지

않은 표를 전국구에서 수합하여 동트 쿼터 방식을 활용해 정당과 광역지

역구로 추가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전국구 단위에서 잔여투표를 수

합하여 광역지역구로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2008년 선거제도 개편 이후에

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1992년에는 정당 최소득표 조항이 신설되어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

각 정당은 최소한 3% 투표를 확보해야 하고, 정당 연합의 경우 정당 하나

가 추가될 때마다 1%가 추가되어 최고 8%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2000년
에는 최소득표조항이 개별 정당의 경우 5% 이상, 정당 연합의 경우

8-10%로 개정되었다(Birch et al 2002, 90-102). 2004년에도 역시 유사한 방

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 의석 배분방식은 변화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득표 의무조항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다

(Renwick and Hardman 2012). 민주주의 이행 이후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최소득표 의무조항이 상향 조정되어, 최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의무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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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2004년에는 10%까지 상향되었다. 루마니아의 선거법은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온 것이다. 2007년에는 유사한 방향으로 보

다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2007년 버세스쿠 대통령은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의회에서 탄핵이 결정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의
회의 결정은 국민투표에서 75%의 유권자들이 반대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거부되었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었고, 대통령은 프랑

스식 결선투표제를, 원내 주요 정당들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연계

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을 원했다(Bucur 2012). 바세스쿠 루마니아 대

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소선거구-단순다수제를 선호하였고, 의회

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반대하고 2007년 11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2차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투표결

과 81.4%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안에 찬성하였으나, 투표율이 26.5%로

낮게 나타났고, 헌법재판소는 선거결과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이
에 따라 애초에 제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안이 다시 논의되었

고, 의회에서 통과되었다(Renwick and Hardman 2012).
2008년에 개편된 선거제도는 기존의 2단계에 걸친 폐쇄형 정당명부 비

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의회의 의석

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단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배분된다. 새로운 선거

법은 전국구 단위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동트 쿼터를 사용해 의석을

배분한다. 하지만 지역구 단위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소선거구-단
순다수제 원칙을 따르도록 개편되었다. 과거의 제도에서 유권자들은 광역

단위 지역구에서 표를 행사하였지만, 2008년 선거법은 광역 지역구를 소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1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다. 광역

지역구에 배정되는 의석수는 광역 지역구 내의 소선거구의 숫자와 일치한

다. 이와 같은 변화의 결과 소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은 정당 명부가 아닌

개인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석배분의 방식이 바뀌어서, 무소속

후보의 경우 지역구에서 과반수의 절대다수 지지를 받으면 당선을 확정짓

게 되고, 정당 후보의 경우도 과반 이상을 지역구에서 득표해야 한다. 하
지만 정당 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 전국적으로 5%의 최소득표 의

무조항을 충족하거나, 하원의 경우 최소한 6개의 소선거구에서, 상원의 경

우 3개의 소선거구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로 당선자를 배출하는 경우 당선

이 확정된다. 후보자는 1개의 선거구에서만 출마할 수 있으며, 선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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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투표 40일 전에 지역구를 선택해야 한다.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정당에 의해 공천되며, 이 과정에서 중앙당 조직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지역구 내의 4%의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의석은 종전의 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광역 선거구 단위로 배분된다. 

루마니아는 41개의 광역 지역구와 수도 부카레스트의 42개 광역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거법 개정이후 여기에 더해 재외국민을 위한 선거구

가 추가로 설치되어 모두 43개의 광역 선거구가 존재한다. 하원의 경우

인구 7만 명당 1석, 상원의 경우 인구 16만 명당 1석이 배분되며, 각 광역

선거구마다 최소한 4명의 하원의원과 2명의 상원의원에 의해 대표된다. 
과거 정당명부에 투표하던 시기에는 여러 의원들이 광역 선거구를 함께

대표했지만,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각각의 의원들은 소선거구 지역구

를 대표한다. 각각의 소선거구는 광역 선거구의 경계를 넘어서 설정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 선거구 내부에서 최

다인구 지역구와 최소인구 지역구의 인구 차이가 30% 이상 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2008년의 경우 하원은 334명의 의원(316명의 지역구 의

원과 18명의 소수민족 의원)이, 상원의 경우 137명의 의원이 지역구별로

선출되었다. 
개정된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당제를 지속시키지만 소선거구 지역구에서는 승자독식의 대표선출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역구에서 과

반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 당선자가 확정되지만,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

보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당선자를 결정하는 독특한 방식을 고안하였다. 
우선 광역 선거구에서는 이전 제도와 마찬가지로 헤어 쿼터를 사용하여

나눔수를 산정한 뒤에 의석을 배분한다. 최소요건을 충족한 정당들에게

광역 선거구에서의 총 득표수를 나눔수로 나눈 몫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이후 잉여투표를 합산하여 전국 단위에서 각 광역 선거구의 정당들에게

동트 쿼터를 활용해 의석을 배분한다. 이 두 가지 결과를 합산하면 정당

별로 배분되는 총 의석수를 구할 수 있으며,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바탕으

로 광역 선거구 별로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고려하여 당선자를 확정짓는

다. 
지금부터 마리안과 킹(Marian and King 2010)이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한 예시를 통해 루마니아의 복잡한 선거제도를 설명할 것이다. 가상

의 광역 선거구 1에 5개의 소선거구(1, 2, 3, 4, 5번 선거구)가 있으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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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정당 A, B, C, D, E)에서 후보를 공천하였다고 가정하자. 5개의

선거구에서 총투표수가 125,000표라면, 나눔수는 총투표수 125,000를 총의

원수 5로 나눈 몫인 25,000이다. 아래 <표 30>은 각 정당의 가상의 득표수

를 지역구 별로 표기한 것이다. 각 정당별 득표의 총계(<표 30>의 마지막

열)를 나눔수로 나누면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할 수 있다. 정당 A의 경우

총 56,750표를 얻었기 때문에 2석이 배정되고 6,750표가 사용되지 않은 잉

여투표이다. 정당 B는 총 42,750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25,000으로

나눌 경우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17,750이 된다. 따라서 1석을 일단 배

정받고 나머지인 17,750표는 잉여투표가 된다. 정당 C, D, F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고 모두 총 득표가 25,000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계

에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며, 총 득표는 모두 잉여투표로 계산된다. 1단
계 산정에서 3석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광역 선거구 1에는 2개의 의석이

아직 배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정당 지역구 1 지역구 2 지역구 3 지역구 4 지역구 5 계

A 20,250
(83%)

11,750 
(47%)

11,250 
(47%)

6,000 
(23%)

7,500 
(30%) 56,750

B 3,000
(12%)

12,000 
(48%)

11,500 
(48%)

10,250 
(39%)

6,000 
(24%) 42,750

C 500 
(2%)

500 
(2%)

500 
(2%)

9,500 
(36%)

500 
(2%) 11,500

D 500 
(2%)

500 
(2%)

500 
(2%)

500 
(2%)

7,000 
(28%) 9,000

E 250 
(1%)

250 
(1%)

250 
(1%)

250 
(1%)

4,000 
(16%) 5,000

계 24,500 25,000 24,000 26,500 25,000 125,000
※Marian and King(2010, 12쪽)

표 30. 광역선거구 1의 지역구별 정당 득표율

 
잉여 투표는 전국구에서 합산되며, 전국구 단계의 의석배분은 2008년

이전 제도와 마찬가지로 동트 쿼터를 활용한다. 각 정당은 후보별 순위가

있는 명부를 만들어서 각 정당이 할당받은 의석을 채우고, 각 광역 선거

구에 의원 정수에 맞도록 의석이 배정될 때까지 의석을 배분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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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전국의 잉여투표를 집계하여 합산한 결과 광역 선거구 1에서는 정당

C와 D가 의석을 얻는다고 가정하자. 광역 선거구의 의석 배분과 전국구의

의석 배분 결과를 합산하면, 광역 선거구 1에서는 정당 A가 2석, 정당 B, 
C, D가 각각 1석식을 얻게 된다. 

2008년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의석은 광역 선거구 단위로 배분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의석은 광역 선거구 내의 소선거구로 배분되어야 한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특징을 다시하번 환기하면, 유권자들은 개별 후보에게

1표만을 행사하며 정당명부 투표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자들

중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면 당선이 확정되며, 전국구에서의 표 계산을

통해 각 정당에 배정된 의석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당락이 결정되지 않

은 후보들 중 일부에게 배정되게 된다. 광역 선거구 1의 경우 5개의 정당

이 5개의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공천하였다. 
이 경우 각 정당의 어떤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

다. 따라서 과반 이상 득표자를 제외한 뒤 최소 의무조건을 충족시킨 정

당의 후보들이 의석을 배정받을 순위를 정해야 한다. 후보들 간의 순위는

지역구에서 득표한 명목득표수에 따라 결정된다. 흥미롭게도 지역구 별로

유권자의 숫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아닌 득표수로 순위를 정하

게 된다. 과반 이상 득표자가 우선적으로 당선을 확정지은 뒤, 의석배분은

정당별 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광역 선거구 1의 경우 지역구 1의 정당 A의 후보자가 당선이 확정된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구 2에 출마한 정당 B의 후보가 12,000표로 순위가 가

장 높다. 정당 B는 1석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지역구 2의 B당 후보자가 당

선자로 결정된다. 지역구 2의 A당 후보가 11,750표로 2순위이지만, 지역구

2에는 이미 당선자가 있기 때문에 의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구 3의 B당
후보가 득표수 3위에 해당하지만 B당은 할당받은 1석을 이미 채웠기 때문

에 당선자가 될 수 없다. 종전의 선거법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

지 않는다. 광역 선거구 수준에서 정당명부가 작성되고, 당락은 정당명부

의 순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3의 A당 후보가 11,250표를

얻어 4순위인데, A당은 2석을 배정받았고 1명의 당선자만 결정된 상황이

기 때문에 이 후보가 A당의 두 번째 당선자로 결정된다. 정당 A와 B에
배분된 의석에는 당선자가 모두 결정되었으며, C당과 D당에만 할당된 의

석이 1석씩 남아있다. 또한 지역구 1, 2, 3에서도 모두 당선자가 결정되었

기 때문에 나머지 의석은 지역구 4와 5로 배정되어야 한다. 득표수에 따

라서 지역구 4에서는 C당 후보가, 지역구 5에서는 D당 후보가 당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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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불가리아의 의석배분 방식은 지역구에서 최다득표를 했더라도

하위 순위의 후보에게 의석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역구 3에
서는 정당 B의 후보가 A당의 후보보다 250표를 더 얻었지만 A당의 후보

가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지역구 4와 5에서도 C당 후보와 D당 후보는 최

다 득표자가 아니지만 최종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2008년에 개정된 선거법은 이전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비

교할 때 정당간의 의석배분 방식을 개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의

의석배분 방식 또한 변화시켰다. 개별 정당들은 지역구별로 후보를 공천

하여 지역구 단위에서 득표 경쟁을 벌이게 된다. 동일 정당에 소속되어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득표수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여 2차 의

석배분에서 당선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선거구에서 보다 많은 표

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한다. 폐쇄형 정당명부의 경우 당내 후보들 간에 직

접적인 순위 경쟁이 있었다면, 2008년의 제도 하에서는 후보자들이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간접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득표수 순위는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의

폐쇄형 정당명부와 비교할 때 일종의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채택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소선거구 별로 1명의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비교할 때 대표자와 유권자간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지고 책임성 또한 제고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2008년의 선거법은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와의 연속성도

강하게 보여준다. 비록 유권자들은 정당투표를 하지 않고 개별 후보자에

게 투표를 하지만 정당별 의석 배분방식은 권역별로 헤어쿼터를 통해 의

석을 배분한 뒤 잉여투표를 전국 단위에서 합산해서 동트쿼터를 활용해서

권역별로 다시 배분한다는 의석배분의 원칙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기 때

문이다. 정당은 소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고 후보들은 선거구에서 득표활

동을 벌이지만, 결국 당선자는 특정 선거구에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광역 선거구 단위의 정당별 의석배분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로 마

리안과 킹이 선거법 개정 전인 2004년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배분

결과를 선거법 개정 이후인 2008년의 선거결과와 비교해 보았는데, 정당

간 의석배분의 유형은 거의 흡사하게 나타났다(Marian and King 2010).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비해 소선거구 지역구를 신설하여 의원과 유권자

의 거리를 좁히면서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해 루마니아는 복잡한 선거제도

를 고안하였다. 새로운 선거법은 비례성을 유지하면서 소선거구 단위로

대표자를 정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개별 지역구의 관점에서 볼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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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구에서 하위 순위에 그치더라도 정당 의석배분에 의해 당선자가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루마니아 사회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루마니아의 정치와 선거제도가 불안정한 만큼 주요 정당의 공천 시스템

또한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 앞서 헝가리의 공천시스템에 대한 분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탈사회주의 지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독일 또는 뉴질랜

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고 정당 체제가 불안정하다. 이에 더해 정

당의 공천은 당규에서 정해진 명목상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과거로부터의

관행과 공개되지 않은 정당 엘리트간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신생민주주의 국가 정당의 공천제도에 대한 연구를 경험적으로 수

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대부분의 사전 연구들은 공천된 후보자

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공천 과정의 특징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Protsyk and Matischescu 2011; Gherghina 2013; Muntean and Preda 2016).
문텐과 프레다(Muntean and Preda 2016)는 루마니아의 공천과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최근 3차례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당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당의 후보공천은 제도화되어있지 않

으며 특정한 모형이나 정해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각

선거 및 선거구의 특징과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유연한 규칙이 적용된다

는 것이다76). 따라서 폐쇄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던 2004년과, 소선거구

제가 도입된 2008년 및 2012년 선거는 다른 방식의 공천의 기준이 적용되

었고, 최근에 치러진 이 세 번의 선거에서 공천기준이 제도화되었다는 증

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문텐과 프레다는 선거에 출마하여 정당의 후보자

로 선정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공식 문서를 찾기도 쉽

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루마니아 정당의 공천 제도에 대해 독일이

나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당헌에 대해 조사하여 공천 제도의 특징을 분석

하는 작업은 연구의 범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 유용성 또한 크지 않

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루마니아 정

당 정치의 특징은 후원정치(clientelism)의 특성이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

76) 한국의 경우도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천 방식이 바뀌거나 유연하게 적용된다. 
특정 시기 선거의 특정 지역구에서는 경선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구에서는 이른바 전략
공천을 실시하여 지도부가 후보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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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프롯식과 마티셰스쿠(Protsyk and Matischescu 2011)는 후원정치가 작동한

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1990년대부터 200년대 초반까지 루마니아 총선에

출하한 후보자들의 직업적 배경을 조사하고, 특히 새롭게 선거에 출마한

정치 신인들의 배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기업의 고위 경영

자 출신 정치인의 비율에 주목하였다. 정당 엘리트들이 정치자금의 수급

을 위해 정당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 엘리

트 출신들을 정치인으로 영입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 등 서유럽과 비교할 때 루마니아 정당에서

기업 엘리트 출신의 의원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1994년 독일

연방 하원의 경우 기업 엘리트의 출신배경을 지닌 의원이 3.7%, 블루칼라

노동자 출신이 8%인 반면, 2004년 루마니아 하원의원은 기업 엘리트 출신

이 24%, 블루칼라 노동자 출신이 0.6%로 나타났다. 루마니아 국회의원의

직업별 출신배경을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엘

리트 출신이 13.2%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루마니아에서 기업 엘리트

배경을 지닌 의원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추론할 수 있다. 1990
년 이후 2004년까지 새롭게 의원이 된 정치신인들의 직업적 배경을 조사

한 결과 기업 엘리트 출신의 비중은 1990년 10.0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1996년에는 13.84%, 2000년에는 27.03%, 그리고 2004년에는 35.19%
로 나타났다. 
기업 엘리트 출신 정치인이 증가하는 현상이 후보선출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후원정치 모형은 정치인과 기업의 이익집

단 사이의 사적인 교환관계를 가정한다. 따라서 기업 엘리트 출신 정치인

의 증가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가진 후보군들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당의 엘리트들의 필요에 따라 공천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민중 봉기에 의해 진행된 민주주의 이행 초기에는 대중들이 정치

적으로 각성된 상황으로 정치 자금을 대량으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정치활

동을 진행할 수 있고, 경제계와의 관계에서도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재산권 보호의 개념

이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경제가 성장한 만큼 기업계는

정치권에 진출할 강력한 유인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인들 또한 늘어나는

정치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업인의 후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

다. 기업 엘리트의 정치권 진출은 실제로 좌-우 정당을 가리지 않고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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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정권교체가 자주 발생하는 루마니아 정치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4년의 경우 보

수정당인 자유당의 초선 의원의 52%가 기업 엘리트 출신이며, 공산당의

유산을 물려받은 좌파정당 사회민주당의 경우도 같은 해에 진출한 초선의

원의 29%가 기업 엘리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Protsyk and Matischescu 
2011).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루마니아의 정당 공천 과정은 투명성이 높지 않

기 때문에 기업 엘리트의 정치권 영입을 어떤 세력이 주도했는가를 판단

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 엘리트의 정계 진출은 정당의 중앙 지도부의 주

도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며, 지역의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했을 수도 있

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기업 엘리트의 정치권 진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

은 여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계층의 과소대표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 
폐쇄형 비례대표제에서 소선거구를 포함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

제도가 바뀌면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재력과 평판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

로 등장하였다. 문테안과 프레다(Muntean and Preda 2016)는 폐쇄형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정치자금에 대한 수요는 더

욱 늘어났고,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후보들을 영입

하기 위해서 도덕성과 능력, 정당의 정체성 등은 2차적인 고려대상으로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결국은 소선거구제의 도입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의 정당엘리트들은 후원적 관계를 통해 재정

적 배경을 지닌 후보자를 충원하는 관행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루마니아 사회민주당은 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촉진

시키는 중요한 실험을 전개한다. 2004년 선거에서 후보선정을 위해 예비

선거(primaries)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2004년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사회민주당은 2008년부터 예비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예전의 지역 엘리트

주도의 공천 방식으로 회귀한다. 
사회민주당은 루마니아의 주요 정당이다. 공산당의 분당을 계기로 창당

된 1990년대 중반까지 사회민주당은 당원의 숫자를 급속히 늘리면서 당세

를 확장한다. 하지만 1996년 이후 당원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정당의 엘리

트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2004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회민

주당은 정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본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유

치하기 위해 예비 선거를 실시한다. 예비선거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집

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Gherghina and Spa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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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비선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했다. 선거관리의 측면

에서 볼 때 현직 지역당위원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선이 전개되었고,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수보다 더 많은

표가 개표되었다. 예비선거가 전자선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컴퓨터와 전

자장비에 익숙하지 않는 다수의 유권자들은 투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

다. 불공정 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예비선거 결과는 당 지도부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당 지도부는 당 윤리위원회 등을 동원

하여 경선 결과를 무력화시키기도 하였다. 중앙집권적인 사민당의 정당구

조는 정당 지도부가 사후적으로 경선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그 결

과 중앙당과 지역 엘리트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예비선거는 그 비용

의 측면에서도 당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Gherghina 2013). 
결과적으로 예비선거는 사회민주당은 공정한 당내 선거를 관리할 능력

이 없는 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지만, 사민당은 꾸준히 30%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하였고 이후에 예비선거는 다시 실시하지 않고 있

다. 앞의 <표 7>의 이론적 틀에서 보면 루마니아의 사회민주당은 예비 선

거를 통해 D의 위치에서 C의 위치로 이동하고자 노력했지만 부패 의혹과

경선의 미숙한 운영, 당 지도부의 반대로 인해 결국 D로 다시 회귀하는

형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루마니아의 사례 분석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연

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와 정당 내부의 공천제도는 서로 연관된 부

분도 있으나 독자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유지 또는 변화한다는

점이다. 루마니아의 경우 폐쇄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전환하였고, 그에 따라 각 정당

은 소선거구 후보자를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를 선정하는 후보

공천 제도를 마련해야 했다. 선거제도의 개편이 공천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개편이 공천제도의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민당의 예비선거 실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실시됐으며,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사민당

은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사민당은 지지율을 만회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선 제도를 도입한 만큼 선거제도의 개편과 사

민당의 공천제도 개편은 무관하다. 경선 실시는 비록 실패한 실험이었지

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당내 개혁조치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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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의 대안적 선거제도 및 민주적 공천제도

5.1.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과 공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본 연구는 한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는 가정 하에 정당민주

화와 후보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의 후보 공천 제도를 탐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

거나 채택했던 바 있는 나라들의 연동 방식을 소개하고 정당의 후보 공천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선거제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조

합에 대해 결정하기 때문에 공천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구 후보와 전

국구 비례대표 명부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한국의 맥락에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입장

의 문제의식은 정당의 공천제도 민주화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소
선거구-단순다수제 하에서 득표율과 의석분포의 불비례성이 높아 거대 정

당의 과점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례성 제고를 통해 신진 세력의 정

치진입 장벽을 낮춰 과점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

입하자는 주장은 정당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서 정당 엘리트들의 권력

독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천제도 개편의 논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후보공천 방식을

살펴본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당원의 포괄적 참여를 보장하는

공천과정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독일과 뉴질

랜드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 공천

과정은 당내 정치엘리트의 영향력이 크다. 후보선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여 포괄적인 후보공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당

엘리트들의 사전 합의가 공천에 미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이다. 루마니아

사민당의 사례로 보더라도 공천제도 개편은 선거제도와 연계되었다고 보

기는 어려우며 선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당의 자체 개혁의 결과라고 보

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비교적 시각에서 보자면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해 공천제도의 민주화를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의 맥락에서 볼 때 선거제도의 개편이 공천

제도의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루마니아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당 공천의 민주화는 선거 경쟁이 치열해지

면서 과두적 정당운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경우 정당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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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할 때 진전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선거제도로 인해 신진세력의 정치권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의 거대 정당들

이 선거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를 도입하여 비례성을 높인다면 정당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결과

정당공천의 민주화를 통해 선거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거나 영입하

려는 시도를 하게 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연동형 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디자인하여 선거 경쟁을 장려하

고, 그 결과로 당내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지역구 후보 선출과정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지방 분권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나 후보선출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포괄성은 제한적이

다. 비례대표 정당명부 후보 선정의 경우 뉴질랜드는 전국단위 비례대표

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화의 경향이 나타나며 선정주체 또한 배

타성을 보여준다. 
독일의 경우는 지역구의 후보는 지역에서 당원들이 선출하고,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기민연과 사민당의 후보선정 과정은 분

권화와 포괄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독일의 의원후보 선출과정

의 특징은 당원들의 참여라는 절차적 민주성이 보장되지만, 정당 엘리트

들의 실질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양면성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에

서 당원들의 당 집회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당 지도부가 대의원들에

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

다(Roberts 1988; 정병기 2003). 공천 과정에서 연방의 중앙당이 배제되는

분권화의 정착은 역설적으로 지역의 정당 엘리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

는 결과를 낳았다. 오래전부터 독일 정치 연구자들은 지역의 정당 엘리트

들이 권력 브로커로 활동하며 후보자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Roberts 1988, Poguntke 1994).
데터벡(Detterbeck 2016)의 최근의 연구결과는 독일의 정당공천이 지역의

정당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데터벡은 지

역구 후보를 선정한 뒤에 비례대표 정당명부가 정해지는 공천의 순서에

주목한다. 지역구 후보로 결정되면 당 내에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비례대

표 후보선거에서도 명부에 상위 순위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77) 

77) 바이에른의 기독사회연합(CSU)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의 비중이 높지 않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기사연의 지지도가 높은 관계로 지역구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 이
미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한 관계로 초과의석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상위 순
위를 제외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유인이 크지 않아서 동시출마가 많지 않다.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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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저(Reiser 2014)는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독일의 정당들은 현역

의원과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상위순번으로 배정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쿼터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지역구 후보로 선정되는 것

이 의원으로 당선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 경선이 매우

경쟁적이고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데터벡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지역구 후보선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관찰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

다. 1960년대의 경우 기민연/기사연과 사민당의 지역구 후보들의 경우 단

지 16%만이 내부적 경쟁을 거쳤다. 보다 최근 선거인 2002년의 경우 사민

당 지역구의 34%, 기사연 지역구의 43%에서만 2인 이상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이 이루어졌고, 2009년 선거의 경우 기민연/기사연, 사회당, 좌파당의

지역 경선을 통틀어서 23%만이 경선을 치렀고 나머지 77%는 단독출마를

통해 손쉽게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 특히 현직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90% 이상이 단독출마로 대부분 경쟁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경선이 치러졌

으며, 경선을 하더라도 임기동안 대과가 없다면 현직 의원이 승리하는 경

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데터벡은 현직의 우위와 단독 경선의 빈도가 높은 원인을 지역 정당 엘

리트들의 사전 협의(gatekeeping)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사민당과 녹색당

등은 중앙당 차원에서 양성평등 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명부

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의 정당엘리트들의 입김이 약화되었고, 최근 들

어 기사연과 자유당, 녹색당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정당 엘리트들

의 사전협의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는 예비선거(party primaries)가 도입되

기도 하는 등 당원의 실질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하지

만 여전히 독일의 정당공천은 지역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치러지는 예비선거의 경우도 정당 민주주의의

강화와 본 선거에서의 경쟁력 강화와는 큰 관련이 없으며 정당 엘리트들

간의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예비선거를 실시한다(Astudillo and 
Detterbeck 2018)는 점에서 지역의 정당 엘리트들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사

례로 볼 수 있다. 
독일과 뉴질랜드의 사례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엘리트 중

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 특징상 의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명부 후보로 동시에 출마할 확률

이 높다. 다시 말해서 현직 의원은 낙선한 확률이 낮으며 재선에 성공할

당 등 소수 정당은 반대로 지역구에는 당선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가 되
기 위한 경쟁은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지만 비례대표 상위순번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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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고 교체가 어렵다. 따라서 정당 엘리트들의 기득권이 안정적

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뉴

질랜드 모두 법을 통해 일반 당원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은 우연이 아니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엘리트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조

치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정당 내부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후보 공천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실질적으로 당내 공천과정의 민주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으

나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여 당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는 피데즈 내부의 분권화 구조가 정당 리더 중심의 중앙집

중적 구조로 변화되면서 공천과정 또한 중앙 집중화 경향이 나타나고 선

정 주체의 배타성이 강화되었다. 피데즈에서 정당 대표 중심의 중앙집중

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피데즈는 헌법과 선거법을 개

정하여 지역구 승자를 보상하는 연동방식을 도입해 소선거구-단순다수제

의 거대정당 과대대표 경향을 더욱 강화시켜 과반 이하의 득표로 절대다

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 정치

불안이 지속되었고 선거법도 수차례 개정되었다. 루마니아의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결국 2008년 선거에서 한차례 적용된 뒤 소선거구제로 개정되었

다. 루마니아의 후보공천제도는 선거제도와는 무관하게 개편된 것으로 보

인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사민당의 필요에 따라서 후보군을 확장하고

능력있는 후보들을 공천하기 위해 포용적인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선거운영 미숙,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2004년 한차례 적용된 뒤 중

앙집권적이고 배타적인 공천제도로 회귀하였다. 루마니아의 사례는 절차

적 정당성을 가진 공천제도는 결국 정당의 필요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며

선거제도와 직접적 조응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주요 정당들의 국회의원 공천과정은 대부분 중앙당에 의해 주도

되는 만큼 지역적으로 볼 때에는 중앙으로 집중화되어 있으며 선정 주체

로 볼 때에는 당의 최고지도자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김용호

2003)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국

민참여경선을 계기로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2004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

들은 국민경선제를 도입하였고 일부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하였다. 하지

만 2008년 총선의 후보선출은 중앙당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박경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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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독일이나 뉴질랜드와 달리 공직후보 선정방식을 규제하는 법규가

없으며 정당이 자율적으로 방법을 정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의 공천제도

는 중앙집권적으로 지방당의 권한은 거의 없고 중앙당이 모든 공천과정을

관리하며 최종 결정권을 지닌다. 일부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가 있지만, 경선 실시 여부를 중앙당에서 결정하며 경선에 출마할 수 있

는 후보는 중앙당에서 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기 위

해 일부 지역구에서 행해지는 정당의 경선 또한 공천의 중앙집중성과 배

타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폐쇄적인 공천제도로 인해 공천결과에 불복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매번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 후보공천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왔다. 
배타적이고 집중화된 한국의 공천제도는 표 7(29쪽)의 분류에 따르면 B

유형(배타적-집중화)에 해당한다. 후보 공천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선정 주체의 측면에서 포괄성을 높이거나 분권화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천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 선정 주체의 포괄성을 높일

경우 A유형(포괄적-집중화)으로,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할

경우 D유형(배타적-분권화)으로, 포괄성와 분권화를 모두 증진시킬 경우 C
유형(포괄적-분권화)으로 변모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정당의 후보공천 과

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유형중 A유형과 C
유형 등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며, D유형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일,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한 4개의 나라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직선거 후

보자 공천 과정에서 정당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경향성을 보여주

고 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엘리트의 영향력 사이에 인과관

계를 주장할 강력한 이론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무리이며, 실제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는 서로 독립적인 변수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

서도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고 배타성이 강한 공천제도가 가능하며, 독일

이나 뉴질랜드처럼 공천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4개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한 결과, 독일은 절차적으로 일반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수준의 선거에서 정당의 지역엘리트

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현직 효과가 매우 높으며, 뉴질랜드는 당원

들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대의원 중심의 공천제도를 통해 엘리트

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헝가리의 피데즈는 카리스마적 정당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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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공천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역구에서의 선거연합의 필요

성으로 인해 군소정당들 또한 정당 지도부가 후보공천의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루마니아는 정당 엘리트들이 기업인들과 연계하는

후원정치를 통해 공천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

과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 엘리트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른바 ‘진성당원’이 많지 않고 하부구조가 취약한 한국의 정당들의 특

징을 고려할 때 지역 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 엘리트들의 입지

가 더욱 강화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정당개혁의 취지와 멀어지

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2004년 총선을 위해 일부 지역구에서

치러졌던 국민경선제의 경우 혼탁·과열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판이

있었고 2008년 총선에서는 중앙당 중심의 공천으로 회귀하였다. 이는 루

마니아 사민당이 추진했던 국민경선제가 부정선거, 전자투표의 부작용 등

으로 실패했던 사례와 흡사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D유형

(분권화-배타성)으로 공천제도가 개혁될 경우 조직동원력을 갖춘 지역의

정당엘리트들의 권력 독과점 현상이 강화 또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중
앙당의 정치엘리트들의 이른바 ‘밀실공천’은 분권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

지만, D유형의 공천제도가 정착되면 중앙당의 정치엘리트들을 대신하여

지역당의 엘리트들과 현직 지역구 의원들이 당내 권력을 독과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개혁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신진 인물의 정치진

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분권화와 포괄성의 강화라는 두 가지의 공천제도 개혁방향 중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원들 또는 일반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괄성의

강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정 주체의 포괄성을 높

이는 A유형(포괄적-집중화) 또는 C유형(포괄적-분권화)으로 민주적 정당공

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독일과 뉴질랜드가 정당

공천의 민주화, 또는 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상향식 공천을 정당법 또는

선거법에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과 뉴질랜드

모두 법률상의 정당 민주화 규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언적 의미가

크며 실질적인 공천 절차는 정당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제화된 규정은 당내의 공천과정이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

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소선거구제의 경우 후보자 선출과정

이 분권화되면 중앙당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대신 지역의 정치엘리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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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과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소한의 절차적인 민주적 정

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공

천 과정에서 당원의 직접 또는 간접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유형(포괄적-집중화)과 C유형(포괄적-분권화)를 비교할 때 한국은 이

둘의 중간지대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서 비례대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따라 공천제

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전국

구의 정당명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중앙집중화를 피할 수 없다. 포괄성을

높여 당원들 또는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더라도 중앙당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뉴질랜드의 경우

국민당과 노동당의 지역구 후보 선정은 분권화의 수준이 높지만 비례대표

명부후보 결정은 집중화 되어있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

우 정당 명부의 후보선정이 권역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권화된 형태로 공천이 가능하다. 따라서 집중화

의 수준은 어떤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별개로 정당 공천의 포괄성을 높이는 논의

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실제로 2004년 총선에서 일부 지

역구 후보 선정을 위해 국민경선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착되지

못하고 2008년 총선은 중앙당 주도로 후보를 공천하였다. 포괄성을 높일

경우 진성당원이 적어 정당의 하부구조가 취약한 한국 정당의 현실을 고

려할 때 후보 경선에서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중진 및 현역의원을 중심

으로 공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가운데 포괄성을 높이게 되면

소선거구의 후보선정의 경우 필연적으로 C유형(포괄적-분권화)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당원들의 참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구에 나설 후보를 선

정하는 것은 결국 지역구의 당원들이기 때문에 포괄성을 높이면 분권화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78). 다만 현재 상황에서 포괄성을 급격히 높여 당원

또는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할 경우 한국의 2004년 총선에 도입되었

던 국민경선제의 실패, 루마니아 사민당의 국민경선제 실패의 전철을 밟

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 개방하는 포괄

78) 지역구에서 배타적 공천과정을 도입할 경우 분권화와 집중화가 모두 가능하다. 배타적
분권화 유형의 경우 지역 정당의 엘리트들이 공천을 결정하게 되고, 배타적 집중화의 경
우 중앙당의 엘리트들이 공천을 주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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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도를 추구하되, 독일식으로 당원들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짓

는 방식 보다는 뉴질랜드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앙당이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다단계의 공천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당원 또는 일반유권자들이 참여하는 보통선거를 통해 경선을 진

행할 경우 조직 동원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뉴질랜드 국민당의 방식처럼 정당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당

원 대표를 선발하여 지역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에서도 위원회를 구

성하여 지역구 위원회와 중앙당 위원회가 공동으로 정당공천 후보자를 결

정하고, 지역구의 당원들이 당원 대표로 구성된 선출위원회를 꾸려 위원

회 내부에서 선거를 통해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 권역별로 당원의 선호투표를 통해

후보군을 확정하는 독일식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전국단위 비례

대표제가 도입될 경우는 뉴질랜드 사례를 참고하여 권역별로 후보를 할당

한 뒤 당원들의 선호투표를 통해 권역별로 후보순위를 결정한다. 뉴질랜

드 국민당은 권역별 순위가 결정되면 중앙당의 대표들과 각 권역의 대표

들이 모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구 후보,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 직능

대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뉴질랜드의 공천방식은 당원들이 대표를 선발하여 공천을 하는 당원 중

심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당원들을 대상

으로 포괄성을 확대할 것인가, 일반 유권자들을 포함하여 포괄성을 확대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2004년에 일부 지역구에서 치러졌던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은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인단을 모집하여 후보를 선정한 것이다. 여론조사를 활용한 방식 또한 일

반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서 당원들로 선거인단을 꾸리는 대신 일반 유권자를 포함하는 개방형 국

민경선이 선호되었던 이유는 한국 정당 조직의 취약성이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 정당의 하부조직이 강화되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공천과정의 포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

면, 뉴질랜드의 공천 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당원대표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포괄성의 정도를 뉴질랜드보다

높게 공천과정을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공

천과정에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제화하여 포괄성을 높이고, 뉴질

랜드의 제도(지역구: 배타적-분권화, 비례대표: 배타적-집중화)를 참고하여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공천위원회를 조직하여 후보 공천을 결정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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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국의 정당조직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뉴질랜드보다 포괄성의 수준

을 높여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를 포괄하여 공천위원회를 조직하

는 방안을 포괄성이 높은 제도의 한 가지 예시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 엘리트의 입지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

타나기 쉽다. 따라서 엘리트의 권력 과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

의 민주적 후보공천제도를 법제화하여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성과 포용성

을 확보하고, 비례대표 정당명부를 권역별로 운영하거나 전국구 정당명부

선정 과정에 지역당의 참여를 보장해서 분권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

요하다. 이에 더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내부적으로는 엘리트의 입

지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소선거구-단순다수제와 비교할 때 비례

성 강화를 통해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정당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정당 엘리트의 권력 과점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설계할 때에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비례성을 높여 신진

세력의 정치진출 문턱을 낮추고 선거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5.2. 선거제도 개편의 예상 효과 분석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설계하여 정당간의 선거경쟁을 촉진시킨다

면, 정당들이 선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공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당 개혁을 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

서 한국에서도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제도개

편이 시도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처럼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비교적 변화의 폭을 줄이고 연속성을 유지하

며, 지역구를 유지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의원)는 12월 3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

표제를 연동시키는 방안이다. 이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면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정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1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안은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도농복

합선거구와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또는 병립형)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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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복합 중선거구를 통해 비례성이 다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또

는 병렵형을 선택사안으로 두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은 225
석과 75석으로 했다. 세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연

동시키되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 세 가지 방안은 정개특위가 예시로 제시한 바에 불과하나 세 가지

방안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목표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거나

비례성이 높은 방향으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연동될 수 있는 제도

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충분히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

수를 줄여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

렵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역 지역구 의원의 반대로 달성이 어려

운 상황이다. 비례성 확보와 의원 정수 유지, 그리고 현역 지역구 유지라

는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역 지역구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의원정

수를 늘리는 가능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비례성의 확보라는 목표를 포기

해온 셈이다. 독일과 뉴질랜드,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연동방식은 선거제도

의 설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독일과 뉴질랜드는 정당투표에 따른 정당 득표와 의석배분의 비

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의석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지역구 유지와

비례성 강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린 것이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민주정치의 모범

사례로 거론되는 나라들로 비례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

의 근거 사례로 사용된다. 
둘째, 헝가리의 경우는 연동형 방식을 채택하면서 지역구를 유지하고

의원 정수도 줄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헝가리는 비례성 확보, 지역구 유

지, 의원정수 제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는가? 헝가리는

이 세 가지 목표 중 비례성 확보라는 부분을 희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헝가리의 연동형 제도에서 비례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데스라는 지배적

인 정당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과대대표

되며,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다당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1당의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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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다당제의 조합은 피데스와 같은 지배적 정당의 등장이다. 피데스

는 40% 안팎의 득표율로 지역구 선거를 석권하였다. 다당제가 유지되면서

경쟁 정당이 모두 군소정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피데스가 지역구에서

과대 대표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비례성을 회복하는 것이

연동제 비례대표제의 기본원리인데, 헝가리의 경우 비례성을 높이기에는

비례대표 의석 숫자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피데즈가 지역구의 대부분

의석을 석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피데즈의 의석 점유율을 낮추더

라도 피데즈가 45% 안팎의 지지율로 2/3 이상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하

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헝가리의 사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다고 해서 비례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비중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다. 
셋째, 루마니아의 선거제도는 의원 정수 유지, 지역구 유지, 높은 비례

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권자들은

지역구에서 개별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지역구를 유지한 채 대

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의석 배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원리를 활용하

기 때문에 비례성이 비교적 높게 유지된다. 의원 정수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 의석을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정수를 늘릴 필요성이 없다. 하지만

루마니아식 선거제도의 치명적 약점은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지지가 매우

낮은 후보가 권역별 의석배분을 통해 해당 지역구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높은 지지를 얻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와 같은 역설적 상황을 지역구 의원들과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지금까지 검토한 세 가지 유형의 연동형 선거제도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일단 높은 비례성, 낮은 의원 정수, 현역 지역구 유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고안된 바가 없다는 점이

다. 따라서 최소한 이들 중 한 가지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 비례성을 포기

한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다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현역 지역구를 줄이는 두 가지 중 한 가

지를 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의원들의 반대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

문에, 만일 선거제도 개혁이 진행된다면 의원 정수를 미미한 수준에서 늘

리고 지역구 의석을 일부 줄여서 중간지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크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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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하지만 헝가리의 사례가 함의하는 바와 같이 비례성을 높

일 만큼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연동형 제도를 도입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례성을 높이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 루마니아

식 제도는 의원 정수 유지, 지역구 유지, 비례성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구를 줄이고 개방형 비

례대표제를 채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면 루마니아식 제도 또한 한국에

서 대안으로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사례는 충분한 비례의석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

서 연동형 제도를 시행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선거

제도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일

또는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높은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비

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타협적인 결론을 통해 충분한 비례대표 의

석의 확보 없이 연동형 제도가 시행된다면 다당제 하에서 지배적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배적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군소정당으로 공존하면서 지배적 정당을 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정당의 등장은 현재의 기성 정당의 과점 현

상과 비교해 보더라도 더 나은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선거구-단순
다수제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기성 정당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기성 정당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비례성을 높이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례성이

높아지고 정당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당들

또한 민주적 후보공천이라는 내부 개혁을 추진할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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